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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출현은 상거래 패러다임의 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계활

동, 정부의 업무형태, 소비자 행동, 기업의 조직 등을 포함한 에 획기적인 구

조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이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

업환경 속에서 의 은 기존의 상거래에 적용되는 조세제도가 인터넷 전자

상거래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제거함과 동시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조세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

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다가왔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과세제도를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의 및

을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정부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에 미치는 전자상거래의 의미를 개관하며 이러한 조건하

에서 의 를 짚어보고 OECD 재정위원회와 미국, 일본, EU등에서의 최근

의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논의가 가지는 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조

약이 가지는 문제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 로 인하여 발생하

는 상의 를 소비세분야, 관세분야, 소득세 및 국제조세분야 그리고 세무

행정분야로 나누어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와 에 의해 집필되었다. 저자는

원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의 와 , 그리고 의

의 논평자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힘써

준 본 연구원의 , 과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인 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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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의 출현은 상거래 패러다임의 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가계활동, 정부의 업무형태, 소비자 행동, 기업의 조직 등을 포함한 에 획

기적인 구조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의미파악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살펴보자.

< - 1> 의

구성요소 의 미

경제주체 기업, 개인, 행정기관 등

상 품 물리적 상품 및 디지털화된 상품으로 구분

업무절차 조달, 물류, 생산, 마케팅, 서비스를 의미

: B. Schmid, “Requirements for Electronic Markets Architectures”, I nternational

J ournal of E lectronic M arkets , Vol. 7, No. 1, 1997, pp. 3 6.

를 중심으로 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기업간 거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기

업과 행정기관간 거래, 소비자와 행정기관간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크게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화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래활동측면에서는 또는 인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형태의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와 같이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주

문-결제-배달이 모두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형태의 전자상거래는 유형

(tangible)의 상품에 대하여 주문만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배달은 우편 혹은 택배를 통

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1).

국가의 는 한나라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

요 경비를 조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 에 대한 논의

는 가능하나 그 존재의 필요성은 이러한 전자상거래에도 부인될 수 없다. 이는 특히

1) OECD, “Business- to- Consumer Electronic Commerce Survey of Status and Issues”,

1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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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소량으로 빈번하게 이루어 질 때 단일 사업자

의 누적거래량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이 마

련되지 않는 경우 큰 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

세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수입국 뿐만 아니라 수출국도 두려워 할만한 사안으로 여겨진

다.

가 국가의 과세행위에 야기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 경제행위에 대

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세무당국은 과세가능한 경제행위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 경우 세무당국은 특정 경제행위로 인해 창출되는 소득을 확인하고 규

모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관세 등을 포함한 의 경우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하며, 의 경우 소유권 변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

자상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거

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 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는 조세제도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첫째, 경제행위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사용자 통제능력의 결여,

둘째, 인터넷 사용자의 신분확인 수단의 비존재

셋째, 거래정보를 보고 및 확보하는 기관이용의 감소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와 이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업환경 속에서

을 포함한 조세정책의 역할은 우선 기존의 조세제도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제거함과 동시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 서론에 이어 에서는 전자상거래

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 뒤 에서는 에 미치는 전자상거래의 의미

를 개관하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세정책의 과제를 짚어본다. 그리고 에서는

OECD 재정위원회와 미국, 일본, EU등에서의 최근의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논의가 가

지는 정책 시사점을 살펴본 다음 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조약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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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에서는 지급결제제도와 이 제도를 이용한

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다음으로 에서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고 마지막으로 에서 결론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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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고 전자상거래가 매우 다양한 거래 행위를 포괄

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절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예측한 을 정리해 본다.

1. 인터넷

가. 호스트2)

1) 호스트

1998년 1월 현재 전세계 인터넷 호스트 수는 2천 9백 67만대로 나라별로는 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일, 영국, 캐나다가 순서를 차지한다. 전체 호스트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다소 떨어져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는 추세를 보였

으며 아시아 각국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 - 1> 호스트

( : 천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호스트수 1,313 2,217 4,852 9,472 16,146 29,670

: Network Wizards, 1998, ht tp:/ /w ww .nw .com

2) 호스트의 수는 인터넷의 양적 팽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IP 주소

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이 네임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 수를 의미함. 인터넷 호스트

는 인터넷에 연결된 대용량 컴퓨터이며 1대의 호스트는 수명에서 수 천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호스트 수는 각 국가의 인터넷의 규모, 보급률과 이용도를 간접적으

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음(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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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트

국내의 호스트 수는 1994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

보센터(1998)에 의하면 2002년에는 43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하고 있다.

< - 2> 호스트

( : 천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호스트수 14 37 73 131 189 249 309 368 431

: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1998.

나. 인터넷

1) 인터넷

1997년의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3,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평균 79%

가 증가하여 2002년에는 이용자 수가 1억 4천 2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 경우는 인터넷 이용자가 1997년도에 2천 4백만 명으로 전세계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을 통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은 14% 가량으

로 실제 전자상거래에는 아직 상당히 신중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경에는 45%

가량의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 - 3> 인터넷

(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세계 19 36 67 92 106 127 142

미 국 12.5 24 33 39 51 58 64

: E- land, 1997, http:/ /w ww .e- land.com

3) e- land, 1997, http:/ / ww w.e- 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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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한국정보통신진흥회(1997)에 의하면 1997년의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백만 명을

넘었으며 2002년에는 4백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 4> 인터넷 및

(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이용자수 0.7 1.1 1.4 1.8 2.5 3.4 4.2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7.

2.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많은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고 정의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가장 한 에는 전자자금결재와 신용카드결재를 포함한

모든 전자적인 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기반구조를 포함하나 대부분의 정의에

는 기업-기업간의 전자적 거래와 기업-소비자간의 거래를 합한 개념을 사용한다. 그

리고 가장 협의의 정의에는 기업-소비자간에 인 만을 전자상거래

로 간주한다.

OECD4), 유럽위원회5) 및 일본전자상거래진흥협회6) 등에서는 를 구매자

와 판매자간의 상거래뿐만 아니라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에 해당하는 활동을

4) OECD는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으로 개인과 조직을 모두 포함해서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처

리와 전송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상업적인 활동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거래 형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음.
5) 유럽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텍스트, 음성, 화상을 포함한 데이터의 전자적인 처리와 전송을

바탕으로 한다.........전자상거래에는 제품, 서비스, 전통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동 등

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였음.
6) 일본전자상거래진흥협회(ECOM)는 “전자상거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함. 여기에는 제품, 설계, 제조, 광고, 상업적인 거

래, 회계 정산 등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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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7).

가. - 8)

Genernal Electric의 경우에도 1996년에 모든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보다 더 많

은 양의 기업-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수행하였고 2000년까지 50억 달러에 이르는 모든

구매를 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NEC의

경우도 최근에 연간 173억 달러에 이르는 구매활동의 90%를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

했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기업들은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 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기업간의 전자상거래 중에서 주요부문은 (컴퓨

터, 소프트웨어 등)과 여행서비스이다. E- land는 컴퓨터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 전자상

거래 규모에서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Forres ter Research사

는 1996년에 컴퓨터와 주변기기 부문에서 약 3억 2,300만달러 정도의 전자상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0년에 이르면 21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9)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뿐

만 아니라 배달도 가능하다. 현재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아주 일부인 1 2%만이 이

러한 방법으로 배달되고 있지만 산업전문가들은 1998년까지 그 비중이 3분의 1수준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전자상거래 제품 중에

서 상위에 속하게 된다.

- 의 다른 주요부문은 여행서비스, 그 중에서도 항공예약부문

이다. 유럽위원회가 작성한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여행서비스가 모든 전자상거래의 절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Jupiter Communications는 온라인 여

행예약의 매출액이 1996년에 2.76억 달러로 예상하고 2000년에는 4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 OECD,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DST I/CCP/AH(97)6/ REV1 1997.
8) OECD,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DST I/CCP/AH(97)6/ REV1 1997.

9) OECD.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DST I/ICCP/ AH(97)6/ REV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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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0)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인오락, 온라인게임, 음반 및 비디오 등과 같은 오락부문은 기업이 소비자에

게 판매한 제품 중에서 단일 제품으로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이다. Forrester는 성인오

락 한 부문이 1996년의 모든 - 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컴퓨터제품과 여행 다음의 액수이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참

가하는 온라인 게임은 성인오락보다 약간 작은 액수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온라인 음

반판매부문은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로 매우 작은 편이지만 매우 급속하게 성장

하고 있다. 그리고 Jupiter Communications는 온라인 음반판매가 2000년까지 1.8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에 대한 정확한 매출액을 입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Forres ter

Research의 예측에 의하면 624,000개의 계좌로부터 1,110억 달러의 자산이 이미 온라

인으로 관리되고 있고 Wells F argo라는 미국은행은 온라인고객이 250,000명에 달하며

Intuit와 같은 새로운 기업은 금융시장에 진입하여 생명보험에서 주택융자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부문의 인

는 아마 어떤 기업-소비자간 거래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문에서의 성

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의

의 규모는 이를 예측하는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전자상거래가 태동 단계이고 대부분의 업체가 전통적인 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병행하

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및 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3 4년 이내

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는 견해에는 모든 이 일치하고 있다.

1996년을 기준으로 의 경우 전자상거래 매출액 규모는 아래의 < - 5>에서

10) OECD, “M easuring E lectronic Com m erce,” DST I/CCP/AH(97)6/REV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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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같이 12억 9,70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 분야별로 웹서비스에 의한 을 미국 전체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대략 0.02%부터 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락, 컴퓨터 제품,

디렉트 마케팅, 여행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11)

< - 5> 웹서비스의 (1996)

( : 달러, %)

분 야
총매출액 전자상거래

미국 전체 매출액 점유율(%)

여 행 339,600 145 0.043

오 락 32,600 100 0.31

컴 퓨 터 제 품 56,800 85 0.15

출 판 / 정 보 47,200 25 0.05

기 타 불 명 70 -

소 계 2,656,700 425 0.02

크레디트카드 결제 890,000 272 0.03

디 렉 트 마 케 팅 213,900 175 0.08

: ET RI, 주간기술동향 , 통권 830호, 1998.

그러나 Forrester Research사가 1997년 7월에 발표한 자료12)에 의하면 미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2년에 기업간 거래 규모만으로도 3,2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 우리나라의

11) ET RI, 주간기술 동향 , 통권 830호, 1998.
12) Erw in, Blane et al, "Sizing Intercompany Commerce, "Forres ter Research Jul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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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다음의 < -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7년에 약 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오는 2000년에는 약 614억원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 - 6>

( : 원)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자상거래 매출 1,400 6,258 15,094 34,434 61,396

: 정영헌, Electronic Commerce and T axation , 한국조세연구원, 개원5주년 기념 심포

지엄, 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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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 와

1.

가.

는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OECD 모든 회원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이다. 전자상거래는 많은 경우 국제적인 재화

와 용역의 거래에 이용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각 국

가의 조세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 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현재 각 나라에

서 부가가치세제도를 인터넷을 통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

하여 여러 가지 실무적인 들이 발생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그것이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국

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 적용되는 데 이

를 이라 한다. 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재화

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place of supply) 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place of supply)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가 생기기 이전의 기존 상거래에서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의 공급장소(사업장)에서 과세하

여도 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

로 는 의 에 직원이나 사무실 등의 가시적인 을 설치하지

않고도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13). 이에 따라 VAT과세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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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의 개념은 의 에 있어 충분히 포괄적

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의 공급장소(place of supply) 및 사업장소(place of

establishment)의 개념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구별하여 과세되는데 기술의 발달로 신문이나 책

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며 이 경우 재화가 (physical identity)를 잃게 된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새

로 정립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의 은 사업자가 그들

의 상품을 서비스로 하거나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서 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14).

3) 서비스의

EU의 공급장소의 원칙에 따르면 통신이나 방송서비스의 경우 의 에

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기술자문서비스나 데이터 프로세싱, 정보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재지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며 각각 에서

한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서비스들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또

이러한 서비스가 복합된 신종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유형의 구분

13)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telecommunication)분야로서 유럽에서 최근까지 원거리통

신 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공급장소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소재지에서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기술의 발달로 통신서비스

의 가 에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

음. 이러한 발전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국내 또는 다른 EU 회원국 내에 사업장이나 기타 고

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거주공급장을 선택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음.

또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관할권 밖에 의 를 갖는 계

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14) 예를 들어 EU 밖의 공급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관세)를 납부

하지 않는 반면 EU의 공급자들은 공급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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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 달라지므로 이들 서비스들의 유형분류의 이 발생한다.

나.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

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거래수단별 의 문제가 생긴다. 대표

적인 경우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비디오, 전자책 등의 경우가 될 것이다15). 두 번째

의 문제는 우편주문이나 전화주문의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한 이 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문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기존 매체를 통한 거래를 전자상거

래가 급속히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 ) 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2. 및

의 기본적인 과세원칙들은 전자상거래의 도래로 일대 인 가 예

상된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이들 국제적 과세원칙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외국의 현지에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15) 최근 미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비관세 지역화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비관세 환경으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일본과 EU도 대체로 이러한 미국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음. 미국이 제안하는 인터넷

비관세지역의 의미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에 국한하고 있음.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경

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만 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유형의 재화가 인터넷

을 통하여 주문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될 경우에는 기존의 전화주문 및 우편주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적정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 경우 관세는 단지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매개체(공 디스켓)의 가치에만 부과되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임. 만약 상품의 전달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면 매개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

은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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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실재하는 것처럼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등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다. 다른 한편으로 자회사를 설치한 다국적기업의 경우에 인터넷 또는 다국적기업의

모든 개별회사를 연결하는 인트라넷 등을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에 노출되지

않는 많은 거래들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개별 국가들의 과 OECD가 제정

한 (transfer pricing guideline, 1995)의 적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

인다.

가.

(permanent establishment)은 OECD모델조세조약 제5조 1항에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되어 있다. 인터

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은 원천지국에서 인 (phys ical presence)가 없이도

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의 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유

용성 내지 재해석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의하면 현지국에 어느 정도의 인 존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재가 시간

적, 장소적, 사업목적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를 통한 이익을 고정사업장 조항을 통해 현지국이 과세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컴퓨터 관련

개념들이 , 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거의 모

든 조세조약에서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들이 제기

되고 있다. 첫째, 컴퓨터 서버상의 웹사이트(w eb site)가 고정사업장의 을 충

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16). 둘째, 웹사이트가 (place of bus iness )를

16)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특정 컴퓨터서버에 위치한 기업의 웹사이트(w eb

site)를 통해서 이루어짐. 몇몇 대기업들은 자신의 서버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규모

의 업체는 인터넷 서비스공급자들이 소유한 하드디스크 공간을 일부분 임대해서 자신의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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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지 결정여부 및 서버가 (fixed)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다. 서버가 휴대용 컴퓨터나 장소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과연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러 나라에 소재한 서버에 동일한 웹사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고객이 통

신량에 따라 임의의 사이트로 연결될 때 과연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

이다. 셋째, 웹사이트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

의 유형을 넘어선 활동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광고, 주문, 결제,

저장 및 디지탈 전송과 같은 자동화된 기능이 , 에 포함되는지 구

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탈화된 내용물의 데이터 베이스를 어느 정도까지 상품의

재고로 볼 수 있는지와 동 데이터 베이스가 검색 및 보고 장치를 가졌다면 이를 단

지, , 및 을 위해서만 유지되는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도 있다. 넷째, 웹

사이트 운영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당해 기업

의 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17). 다섯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 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에 위치한 상

호 연결된 서버들이 통신 부하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순서에 따라 접속시키게 되

면 어느 서버가 어떤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소득귀속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나. (transfer pricing)과 된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가 더욱 더 해지고 있다. 이는 정보의

동시적 전달 및 물리적 경계의 제거로 과세 당국이 국제거래를 확인, 추적, 수량화하

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전자상거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사

실관계들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된다.

사이트를 설치하기도 함.
17) OECD 모델조세조약에 보면 일방체약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해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의 계

약체결권을 가질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웹사이트 개설 자

체만으로 주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관리자의 의사결

정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개설자체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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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의 어려움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들(속도, 빈도, 익명성, 통합성 등)로

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의 통합정도가 높아

감에 따라 일련의 거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이 증대되었다18).

2) 의 어려움

비교 가능성이 성립하는가 하는 점은 정상가격원칙 적용의 핵심으로, 은

과 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역할을 한다. 따라서 비교가

능성분석은 전통적 방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무형자산의 존재 등)을 고려

하면서 활용가능한 비교가능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활용가능한 비교

가능성의 수준은 비교할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획득가능성에 달려 있다.

와 관련해서는 우선 해당 거래 자체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더구나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를 충분히 찾는 것도 어렵다. 비교가능성 기준에 의할 때 제3자가

해당 다국적기업처럼 정보데이타베이스와 동일하게 신뢰할만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여 사용하지 않는 한 전통적인 방법들이 적용될 수 없다19).

3) 의 어려움

(functional analysis)은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서 관련 기업들이 수행한

기능과 비교가능 제3자 거래의 관련 기업들이 수행한 기능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수관

계기업간 거래의 본질과 특성을 밝혀 내고, 동시에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와 제3자 거

18) 다양한 국가에 소재하는 여러 특수관계기업들에 의해서 여러 기능들이 전세계적으로 수행

됨에 따라 일련의 거래에서 특정거래를 특정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구분해 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19) 예를 들어 3차원 영상으로 보낸 디자인과 팩스로 보낸 디자인에 기초한 제품간 비교가능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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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비교가능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적용될 경우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기업간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특수관계기업간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특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기능분석을 실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과정에서 컴

퓨터에 의해서 수행된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20).

4) 의 과 의 어려움

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과 (intangibles )의 거래를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거래 결과에 무형자산이 끼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이

전가격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생산기술, 마케팅, 데이타베이스 등 의 이 보다 용이해졌고, 새로운 형태

의 무형자산이 인터넷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및 서비스간 분명한

경계를 짓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의 효과를 수량화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여러 무형자산들이 결합된 경우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다.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정보의 판매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이에 따른 소득을

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OECD 모델조세조약(제12조 제2항)은 사용료를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일체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

으나 예를 들어 서적의 디지털 을 다운로드(dow nload)한 소비자는 그 형식을 변경하

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이 모호해 진다21).

20) 예를 들어 컴퓨터 서버, 소프트웨어 자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변형, 컴퓨터 운영 프로그

램 등에 각각 어느 정도의 기능 수행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임.
21) OECD 재정위원회는 현재 OECD모델조세조약의 해석서에서 “사용료” 정의의 수정을 고려

하고 있음. 은 소프트웨어가 디스켓, CD 등 물리적 매체에 의해 전달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수정안은 권리의 부분양도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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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및 (tax compliance)과 된

의 는 납세자를 확인하고, 과세대상거래와 소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

며, 당해 소득과 납세자 등 각종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의 효과적 과 이를 통

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조세행정에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의 및 으로

의 이 초래될 수 있다22). 둘째, 의 , , 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해질 수 있다23). 셋째, 이 있는 의 이

할 수 있다24). 넷째, 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taxing points )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25). 다섯째, 및 에 대한 접근의 용이화

로 의 이 증가할 수 있다26).

적으로 사용료로 간주하며, 여기에는 저작권보호가 된 프로그램의 재생산과 유통할 수 있

는 계약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 단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

요한 권리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복사에 관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불과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음.
22) 예를 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수행되는 웹사이트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

려울 수 있음.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 거주자의 일방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거주자간 이

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음.
23) 웹사이트나 인터넷 주소의 소유자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거래의 암호화, 전송경로의 세분화

등으로 과세당국이 인터넷 거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
24)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획득권을 갖고 있음. 이러한 정

보획득권은 해당 과세당국의 과세관할권 내에서는 그 행사가 용이하지만 다른 과세관할권

내에서 일어난 활동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을 통해서만 가능함. 만약 인터넷

을 통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tax haven)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정보

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25) 일반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는 을 하는 여러 중개자가 필요함. 예를 들어 이

자소득의 원천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기관 등의 존재임.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중

개기관의 필요성이 제거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과세행정은 어렵게 됨.
26) 인터넷을 통해 통상적인 납세자도 역외 금융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음. 이미 상당수의 조

세피난처에서는 익명의 계좌를 국제전신환서비스와 온라인(on- line) 및 오프라인(off- line)

지급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고 있음.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조세피난처의 금융기관 이용이 계

속 증가할 것이며, 과세당국이 이러한 국제적 탈세 및 조세회피에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적

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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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터넷은 조세행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와서 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

오지만,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든 이 의 에 기여할 수도 있

다. 우선 대표적으로 의 발달과 조세행정상 활용이 그것이다. 전자지불체

제는 가치가 디지털형태로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창출할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록 전자지불체계(unaccounted system)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함께 조세행

정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할 경우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electronic filing)의 활용가능성이 높다. 이

는 세무신고가 전산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무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함께

납세의무자 및 과세당국 모두 을 할 수 있고, 서류작업 등이 축소되고 세무

신고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는 개인의 조세관련 정보의 보안을 위

해 암호화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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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

1. OECD 에서의

가. 핀랜드 투르크

OECD는 핀랜드 정부와 유럽연합, 기업 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및 일본정부의 협조하에 1997년 11월 19 21일에 핀랜

드 투르크에서 전자상거래관련 국제적 협조 구축의 첫 단계로서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라는 주제하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목적은 기업 산업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에 대한 기업의 입

장발표 및 토론을 통한 기업과 정부의 공조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발전의 저해요소

확인과 효과적인 제거방법에 대한 논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수립에 적절한 기관

의 확인이었다.

나. 캐나다 오타와

1) 오타와 의

OECD는 A Borderles s World - Realis 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라는 주제하에 1998년 10월 8 9일 동안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두 번째 회

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각 나라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위

한 글로벌 정보네트워크의 과 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원칙이 합의되었으며 4

건의 승인 문서27)(그중 “전자상거래 조세체계에 대한 조건”의 자료는 부록을 참고 바

27) 전자상거래 조세체계에 대한 조건: 조세체계에 대한 일반원칙, 구성요소 및 향후 계획으

로 구성

개인정보보호 보호 선언: 글로벌 네트웍상에서 1980년 채택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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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를 승인하고 9건의 배경문서28)를 통과시켰다.

각료회의에 앞서서 10월 7일에 열린 tax round table conference에서는 정부대표 뿐

만이 아니라 기업의 대표와 OECD 비회원국의 대표도 참여하여

를 논의하였고 공동선언문29)을 발표하였다.

을 촉구하는 각료 선언문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선언: 전자상거래에서도 일반거래와 동등한 소비자보

호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문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Authent ication) 선언: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자서명기술

및 다른 인증메카니즘의 활용 촉진을 위한 행동 지침 제시

28) 암호기술 규제 목록: 회원국의 암호기술 수출 입 통제, 사용규제 등에 관한 법 제도를

조사정리한 보고서

경제적 영향: 전자상거래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정보기반의 역할: 정보통신 인프라 경쟁 촉진, 시장진입, 상호연계성, 인터넷 체증 해소,

가격결정, 시스템 장애 극복 등을 다룬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선언 배경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각료선언문에 대한 추가 설명

소비자보호 보고서: 소비자보호 각료선언문에 대한 추가 설명

인증제도 목록: 전자서명 및 인증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정책 및 활동 등에 대한 조

사보고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양질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시장과 관련

된 시장추세 분석, 시장개발의 변수, 장애해소를 다룬 보고서

Y2K 문제: 밀레니엄 버그의 문제점, 경제적 파급효과, 각국의 대응조치 현황 및 향후 과

제를 제시하는 보고서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이 갖는 장단점 분석, 정보기술활용방법 및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보고서

29) 발표된 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과세 기본골격의 시행은 최우선순위의 작업이고, 정부와 민간업계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하여 이 작업에 공동 협력하여야 함.

관련되는 모든 분야는 전자상거래와 그 기반기술이 과세체제를 단순화시키고 납세자 서

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세행정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함. 이러한 체제는 납세자의 부당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업계에 의

해 개발중인 상업적인 기술에 의거해야 함.

전자상거래를 위한 과세 기본골격은 전통적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과세원칙에

따라야 함.

OECD 외부, 즉 민간업계와 각국 정부로부터의 의미있는 의견제기가 필요하며 권유됨.

다음단계의 작업에서는 의견의 교환을 활성화하고 정부에 대한 기업계의 효과적이며 적

절한 투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문그룹이 이용된다는 내용을 담고있음.

- 24 -



오타와회의에서는 상기 이행조건(implementation option)에 관한 OECD의 향후 논

의추진과 관련, OECD 비회원국, 관련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병행키로 하였으며

2000년말을 논의종결의 목표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2)

가) ( )

전자상거래 소득의 (고정사업장), , 의

등이 토의된 바, 업계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분명하고 실행가

능한 원칙의 제시를 요망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득의 과세권 배분문제와 관련해

서, 업계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과세당국간의 문제이므로 “ 의 ”외에는

큰 이해관계가 없음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는 현행 배분원칙(거주지국 과

세,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원천지국 과세인정)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계의 희망과는 달리, 상당수 회원국이 에서의 전자상거래 상황 미반

영문제, 현행원칙적용시의 원천지국의 전자상거래 과세베이스 상실 우려 등을 제기하

며 새로운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소비지국 과세원칙, 기업대 기업간 거래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채택 등 대부분의

OECD 제시방안에 대하여 업계는 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디지털화된 상품

(dig ital product)은 재화공급으로 취급치 않기로 한 것과 기업-소비자간 거래에 대하

여 등에 향후 논의를 집중키로 한 것 등과 관련 전통적 거래에 비하여

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부

분 국가서 부가세체제하에서 도서, 잡지, 신문 등의 물리적 상품(phys ical product)은

대부분 함에 반하여, 이들의 디지털형식(digital form)이 서비스로 취급되는 경우

는 과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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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채택되든, 이의 현실적 집행을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에 대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업계에 전달되었

으며, 업계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염려(concern)가 합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공동선언

에 반영).

라) 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저기술을 납세자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과세당국의 이니셔티브

(initiative)와 관련하여 업계는 환영 및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2. WT O

WT O는 금년에 들어와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로 와 관련

된 사안을 취급하고 있다. 금년 5월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WT O 각료선언’을 채택하

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현행의 을 으로 하기로 했다. 이러한 각

료선언은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당장 WT O차원에서 무관세와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는 (polit ical s tatement)의 채택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한편 WT O 는 7월 22일에 전자상거래 무역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포괄

적인 작업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WT O 1998, p. 1 2). 동 계획안에 따르면 WT O내

해당기구, 즉 서비스교역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정부조달위원회로 하여금 관련분야 쟁점사항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99년 6월 30일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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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기업인 대표, 소비자단체 및 인터넷 위원회와 미국정부합동기관(US

government interagency w orking group)의 일련의 협의이후, 1997년 7월1일 미국대통

령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A F ramew 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을 승인하고 발표하였다30). 이 기본구상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택적 조세정

책 함의(Selected T 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라는 제목

의 1996년 11월에 미국재무성에 의해 발표된 토론보고서(dis cus sion paper)31)보다 우

선되는 것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터넷 상거래 성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의 비과세 보장, 일관성 없는 국가간의 조세주권 및 를

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조세체계의 적용,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사한 거래에 대해

과세상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협약 달성을 위해, 재무장관이 주정부, 지방정부 및 외

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은 조세, 전자화폐, 개인정보보호, 보안문제, 저작권보

호, 소비자보호 및 시장접근의 영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신규 정책개발에서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관여

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

면 규제의 목적은 예측성, 일관성 및 단순성을 가진 제도적 상거래 환경을 하거

나 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터넷의 독특한 특징을 파악하여

전자상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기존의 법률과 규제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등

의 5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내 및 국제간의

조세정책 개발에서 전자상거래는 거래형태에 따라 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

30) United States , Department of T reasury, Selected T ax Policy Implicat 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Washington, DC: T he White House, July 1997).
31) United States , Department of T reasury, Selected T ax Policy Implicat 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Washington, DC: Department of T reasury, Novem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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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의 본질 및 장소를 변화시키는 조세제도에 의해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 폭

넓은 적용이 가능하여 조세수입에 있어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적용하기

가 용이한 하고 한 제도여야 한다. 번거로운 기장이나 모든 당사자의

을 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현재 미국과 관련 무역당사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조세제도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4가지 원칙에 따라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에서는 위의 원칙들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으로 가능한 한 현행제도에 있는 ‘기존의 조세개념과 원칙’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터넷이 재화나 서비스 이전에 사용되어질 때 무관세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환경의 이론적 근거는

자유무역이 모든 거래당사국들에게 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관

세인하 협상에 동의할 것이라는데 있다.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는 인터

넷 상거래는 역사적으로 재화의 물리적인 교역을 결정짓는 국경통과라는 명확한 지정

학적 경계의 개념이 되어 있다는 데 있다.

4.

1997년 8월, 호주국세청(AT O)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과 관련한 상

세한 권고사항이 담긴 세금과 인터넷(T ax and Internet) 이라는 토론보고서32)를 발표

했다. 이 권고사항들은 전통적인 물리적 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인에 대한 취급과 전

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취급간에 중립을 지키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

다.

AT O 보고서는 산업, 세금 및 소득유형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과세표준에 미치는 효

과가 다양하다는 것과 즉각적으로 에 미치는 가시적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또 현재 많은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수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

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보

32) Australian T axat ion Office, T ax and the Internet : Discussion Report of the Australian

T axation Office Electronic Commerce Prcject(Canberra: Aus 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Augus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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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또한 AT O가 전자상거래정책 수립시 다른 연방정부기관과의 이 필요

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AT O는 세무당국이 인터

넷 사업 배후에 있는 당사자들의 확인의 어려움 인터넷 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납

세기록 보관 및 암호화 또는 흔적없이 납세기록을 변경하는 능력에 따른 어려움

일부 전자화폐 형태가 의 문제점들을 보다 시킬 수 있는 가능성 생산

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제품유통과정에서의 효과적인 (tax collection

points)가 제거되는 문제 디지털화 방식으로 제품성격을 변화시키는 기술력, 그리

고 이러한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판매소득의 과세처리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AT O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 기존 과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에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 상거래 인터넷 사이트상의 호주기업의 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가 부여되도록 시도 인터넷사업을 위한 적절한 등록절차 마

련 지하경제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는 전자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마련 전

자장부의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술력(예 : message digests) 이용

등과 같이 해결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 EU와 들

1997년 4월에 유럽위원회(CEC)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유럽의 계획(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을 발표했다33). 이 플랜은 장래의 EU 활동에 있

어 공통된 유럽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구촌 여론의 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전자시장의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 바람직

한 규제제도 마련 바람직한 사업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이행 일정 3가지의 포괄적인

정책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33) Commiss ion of European Communities(CEC),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pri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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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에 독일과 유럽위원회(CEC)가 공동으로 세계정보네트워크(Global

Information netw ork) 에 관한 EU 각료회의를 본(Bonn)에서 개최하였다. EU 각료,

유럽자유무역협회 구성원, 중앙 및 동부유럽과 사이프러스, CEC 및 미국, 일본, 러시

아, 캐나다 등에서 참가한 본(Bonn) 회의는 세계정보네트워크에 대한 공통된 이해

를 확대시키고, 이 네트워크 활용을 방해하는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마련 유

럽 및 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

다. 최종 채택된 각료선언(이하 ‘본 선언’)에는 민간부문의 역할, 전자상거래 구조

(framew ok)를 제공하고 신규 서비스를 하는 정부의 역할,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

뢰감 제공,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 국제적으로 유럽의 힘을 구축하고 강화할 것

등의 69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회의에서는 토론목적별로 수많은 선언문과 주제보고서(theme paper)가 있었는

바 조세에 대한 주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의무(tax obligation)가

하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확실성을 제공해 주는 를 마련하고 아울러 전통적

인 상거래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조세중립

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주제보고서는 현행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

(VAT )는 전통적인 교역에 적용되어 왔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전

자상거래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간접세와

관련해 높은 및 한 등록시스템이 전자상거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를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비트(bit) 단위로 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비트세와 같은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주제보고서는 전자상거래의 속도와 무추적성 및 익명성을 고려할 때

나 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정부의

조세수입을 보호하고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의 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가 법제에 미칠 수 있는 가

능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할 필

요가 있으며 직접세의 기초가 되는 지역적 개념, 즉 소득의 원천 개념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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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본 선언에서 EU 각국의 각료들은 또한 세계정보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인

조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며,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를 논의하기 위

해 국제협력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경쟁의 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정이 필

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6.

1997년 5월에 일본은 디지털 경제시대를 향하여 : 21세기 일본경제 및 세계경제성

장의 급속한 진전을 위해 라는 제목하의 일본의 전자상거래 전략을 발표했다34). 이

전략은 변화에 대한 건설적인 노력 및 신속한 대응 기술과 시장을 통한 문제해

결 보안성 및 신뢰성 전세계적인 접근방법 국제적 협력 등의 5가지의

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전략에는 일본이 국내와 국제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제체제 상업거래 규범 인터넷프로토콜(IP) 규범 보안문제 개인정보

보호 불법적인 내용 소비자문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인력자원과 교육

정보처리상호운용(interoperability) 기타 제도적인 문제 등 11개 정책에 대한 토

론 및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세와 관련하여, 이 전략에서는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소비가 일

어난 위치파악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을 결정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97년 7월에 일본의 산업부 차관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 를 적용해

야하며 현 수준에서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내국세 증가를 꾀하는 것을 하겠다

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34) Japan, Minis ty of International T rade and Industy, T ow ards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For Rapid Progress in the Japanese Economy and Worl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T okyo: MIT I,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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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에서 살펴본 각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략 및 입장검토를 통

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법과 세무행정에 직면하게되는 들을 몇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정부 및 국제기구들은 전자상거래 문제들에서 과세정책 및 원칙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기존 조세개념과 원칙을 적용시

켜야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또한 는 전통적

상거래 및 전자상거래간의 조세 공정성 및 중립성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정의 단순

성 순응성 다중의 과세부과 방지 신규 또는 전통적 조세가 전자상거래 발전

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의 5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합의하였다.

이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소재와 신분을 확인하

고 결정하는 문제 전자상거래활동에서 소득원천 및 납세자 거주지와 같은 영토적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 암호화된 기록(encrypted records )에의 접근방식 및 증명하

는 문제가 향후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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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리나라의

과

1.

가. 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된 와 에 대하여는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

으나, 수입에 대하여는 재화(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입면허를 받

은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35). 이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와 를 동

일시하는 것으로서 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국경을 넘어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과세기반을 잃어버리게 할 소지가 있는 규정이다.

나. 의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을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정의36)하고 있으며, 등에 있어서는 특

별히 다음과 같이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다.

35)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8조: 면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입 용역에는 예외적으로 대리납부

를 규정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3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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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

사 업 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

업원부의 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

으로 본다.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

거나 용기에 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96. 2. 15. 개정)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총리

령이 정하는 것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

급하는 사업, 지방공기

업법에 의한 대구시설

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또는 한 를 직접 하기 위하여

특별히 취득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

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또는 를 으로 한다.

또는 (이하 )의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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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된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37).

다. 의

은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대한 규정을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

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로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다38). 또한 용

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공급장소의 개념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사업

장을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설치된 곳에 공급

장소가 있고 그 곳에서 가 이루어지나 특정종류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사업자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관련 서비스나 운송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

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 사업장이 아닌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동 서비스에 대한

공급장소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에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

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제공과 용역의 공급

을 동일하게 본다면 이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곳과 소비되는 곳이 다를 수도 있는 전

자상거래 환경이 반영되지 않아 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되도록 하는

의 실현에 합당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 과 서비스의

37) 소득세법 제120조/법인세법 제56조.
38)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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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며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시키고, 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

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반

면,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39).

우리나라의 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용역의 구분이 모호

하여 동종의 재화(전자책, CD 등)가 상품이나 혹은 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을 허용함으

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상거래 형태별 을 다르게 하고 개인이나 기업에게

를 할 수 있다.

마. 서비스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을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업 및 음식

점업, 운수업 창고업 및 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

업, 공공행정 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기

타 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그리고 국제기관 기

타 외국기관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40).

서비스의 을 분류하고 특정서비스를 일정유형에 귀속시키는 것은 서비스 유형

에 따라 공급장소가 다르게 정의되고 따라서 이 다른 나라에 속할수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된 서

비스를 공급함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 제도도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바.

39) 부가가치세법 제1조, 시행령 제1조.
4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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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또는 으로부터 의 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를 수용하고 있다41). 그러나 이 대리납부제도는 면세사업

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이 대리납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

된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서비스의 수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이나 비거

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등의 시설물, 재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

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를 규정한 것이다.

사.

우리나라에 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 납세관리인을 두

어 사업자의 를 하도록 하고 있다42).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며 국내에 거

주하지도 않는 사업자로부터 국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자에게 제공

되는 경우(대리납부제도)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아. 온라인/오프라인

국제적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상 과세내용을 온라인/오

프라인 거래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 - 2>와 같다. 거래의 내용을 재화의 공급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구분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오프라인 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자. 오프라인 은 유형의 재화가 수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부가가치세

부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오프라인 서비스 의 경우 국내 수요자가 국외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과 과세사업자의 경

우 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전자상거

4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4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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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더욱더 발전할수록 그 규모가 커질 것이며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 2> 에 한

구 분
거래의 형태

온라인 거래 오프라인 거래

거래의

내 용

상품의 제공 X
원칙적으로 통관시 관세부과

와 함께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비스의 제공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와 동

일함

국내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

는 경우 대리납부제도를 통

해 부가가치세 부과됨. 다만
개인이나 과세사업자에게 제

공되는 경우 현행 법체계상

부과되지 않음.

온라인 의 경우 는 현행법 체계상 분명하지 않다. 이는 온

라인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OECD에서는 최근 온라인 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43). OECD의 시각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는 경우 오프라인 서비스 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입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뿐만 아니라 당해 물품에 관련된 특허권 실

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

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이다44). 또 저작권뿐만

43) OECD,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of a T axation Framew ork,

DAFFE/CFA(98)42, 26- Jun- 1998.

- 38 -



아니라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않지만 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의 노하우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45). 이와 같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사용료소득은 관세 부과대상46)이나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즉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이나 노하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

로 관세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재화는 주로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비

디오, 전자책 등의 경우가 될 것이며 현행 관세규정은 다음과 같다.

< - 3> 디지털 온라인 가 한 에 대한

무관세 대상 현행 수입형태

관세부과 여부

현행 거래 인터넷 거래

컴퓨터 S/ W

전자출판물
디스켓 등에 수록

매체에 대하여만 과세

(공디스켓 등)
무관세

영 화 필름등에 수록 종량세형태로 2,040/m 등1) 무관세

음 악 음반(CD)에 수록 8% 무관세

: 1) 필름종류에 따라 종량세율은 다소 다름.

전자책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상거래에서도 매체에 대하여만 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영화필름이나 음반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상

거래에서 낮은 세율이기는 하나 매체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대하여도 과세하므로 이들

이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과세되어야 의

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영화필름

이나 음반이 거래되고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44) 제9조의 3 제1항 제4호.
45) 관세법 시행령 제3조 3의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
46) 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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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정이 없으나 현재 파악이 불가능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하여 관세는 부과

되지 않고 있다. 영화필름이나 음반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음반의 전자상거래가 현재는 큰 규모는 아니나 매우 빠를 속도로 성

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것이 큰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 및

가.

1)

우리나라의 국내법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에서 국내사

업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한다47).

이때 비거주자의 에는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기타 고정

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

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

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광산 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에 을 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는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의 또

는 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비거주자가 광고 정보의 수집과 제

47) 법인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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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인 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

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건설공사와 종속대리인 관련규정만 국내법상의 고

정사업장 개념과 다소 차이를 보일 뿐 대체로 과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나. 로얄티의

1)

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또는 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으로 규정48)하여 과세하고 있다.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

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2)

조세조약에서 의 는 상대체약국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48)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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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학 예술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등의 또는 사용할 의 49)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모든 조세조약에서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스

위스와의 조세협약에서는 동 내용을 하고 있다50) 51).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에서는 위의 자산의 사용대가만을 으로 규정하

였으나, 일본 태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는 의 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도

으로 규정하였다. 또 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가 지불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으로 보고 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의 의

1992년 OECD모델 개정에서 (leasing)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으

로 취급하기 위하여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사용 또는 사용의 대가는

에서 제외하였다52).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미국 태국 이집트는 제외)에서는 위

의 소득을 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이집트 태국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이를 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으로 분류되게 하였다.

장비의 임대료가 아닌 의 경우에는 이 아니고 에 해당

되며, 판매와 임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득권이 될 것을 전제로 하는

49) 또는 에는 필름,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 을 위하여 사용되는

필름 및 테이프가 일반적으로 포함됨. 또한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복사에 대하여 지급

하는 도 여기에 포함됨.
50) 한 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에서 문학 예술작품(영화필름과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여하한 종류의 지급금에도 제12조(사용료소득)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저작권 및 영화필름과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에서 제외하였음.
51) 따라서 스위스 의 경우 의 사용대가는 대부분 제7조의

에 해당될 것임.
52) 그 이전의 OECD 모델조약은 장비의 판매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되

기 때문에 으로 보고, 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으로 정의하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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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

지 않고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당해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만을 가진 임대계

약의 경우 임대료는 에 해당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캐나다, 터키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조약에 규정된 설비가 양도된 경우 이 도 에 해당

된다고 보고 있다.

다) 의 에 관한 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의 는 노하우의 대가를 의미한다. 노

하우의 대가는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뿐 아니라 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비밀의

공식이나 비밀의 공정도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동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업상(indus trial) 상업상(commercial) 과학상(scientific)의 경험에 대한

대가의 범위에 기술자나 전문경영인이 제공하는 (technical as sis tance),

(technical serv ices ) 및 (services of managerial)이 포함되느냐 하는 문

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는 기술지원 기술용역 및 경영용역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 용역은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국가(브라질 파키스탄 인도 튀니지)와의 조세조약에서는 기술지원 기술

용역도 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53).

다.

54)란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이 국외특수

53) 한 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3조(1991년 개정 조세조약)에는 과학적(s cientific) 지학적

(geological) 기술적(technical)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specific

engineering services) 또는 자문(consultant)이나 감독용역(supervisory services)에 대한 대

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등은 으로 보지 않음을 명백히 규정하

고 있음.
54) OECD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과 관련해 1979년 보고서를 작성했고, 1995년에 이를

개정한 이전가격지침을 발표하였음. 1979년 이전가격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내 이전가격

을 수정할 기본원칙으로 (arm' s length principle)을 설정하고, 비교가능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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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의 거래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

함으로써 자국의 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를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1) 의

우리나라 에서는 국외특수관계자를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

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

다55).

자간 거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대표

적으로 1) 3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2)

(resale price method) 3) (cost plus method)이 있다. 1995년에 개정작업의 필요

성은 국제거래의 수적 증가와 질적 복잡성 증대, 다국적기업의 급증, 무형자산 등이 포함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비교가능한 시장거래 파악의 어려움 등의 이유에 있었음. 한

편 전세계 이익을 에 의해 다국적기업내 개별기업에 하는 (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GFA)이 주장되고, 미국이 (comparable profits method)을

도입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양한 이익할당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가격규정에 대

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1995년 OECD 이전가격 지침은 비교가능한 거래를 중심으

로 한 정상가격원칙(arm' s length principle)에 대한 무용론과 고수론을 절충한 입장을 취하

였다. 먼저 정상가격원칙을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계속 유지

하였음. 다만 정상가격원칙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비전통적 방법들을 ‘엄격한 제한하에서

최후에(in las t resort cases, but with str ict limitations)’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비전통

적 방법의 적용을 위해 (comparability analysis)을 보다 철저하게 적용하도

록 하였음. 이는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독립된 기업간 실현된 결과와 동일한 것이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독립된 거래간 비교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능분석을 하도록 했음.
55) 이때에 특수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해당하

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국조법 제2조 제 항 8 9호, 동법시

행령 제2조 제 항).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

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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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로서, 대상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 거래된 자산 또

는 용역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 또는 용역 등이 특수관계가 없는 된

에 통상적인 시장에서 동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조건하에서 거래가 이

루어졌더라면 성립되었을 당해 또는 등의 가격을 말한다56).

3) 의

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또는 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차용 기타 거래

자의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57).

또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

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

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1)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

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2)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4)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

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5)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56) 국조법 제2조 제 항 제10호.
57) 국조법 제2조 제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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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당해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을 것 거래조건

이 당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으로

과 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58).

그러나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

관계자와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된다고 거

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다59).

58) 국조법 제7조.
59) 국조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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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 대한

향후 의 발전 속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의

이다.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수단으로서 발전하기 시

작한 것이 바로 전자화폐이며, 동시에 지급결제제도는 에 있어 과세를 가

능케 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데, 현재의 현금과 같이 을

보장할 수 있고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전자화폐가 사용된다면 그러한 거래에 대한

과세는 매우 힘들 것이나, 신용카드회사나 은행과 같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

관을 매개로 하여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단계에서 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화폐 및 지급시스템이 조세정책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게 된다. 즉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없이 가상공간을 통하여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많은

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급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실제 세금의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도 지불시스템상의 한 부분인 지불서버를 통하거나, 또는 지불보증을 위한 제

3의 기관으로서의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가장 적절한 후보라고

하겠다. OECD에서 과세와 관련하여 및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에서는 을 통한 의 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

선 의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지불시스템이 기존의 지불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지불시스템의

한 형태인 의 개발 현황을 알아보고,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기로 하겠다.

다음으로 OECD에서의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 보고, 이를 이용한

를 실현하기 위한 와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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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과의

시스템의 발전이 과세당국에 가져오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새로운 전자지불시스템이 기존의 지불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1997)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 - 1>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우편주문

(mail order)사업 또는 1970년대 통신분야의 발전에 의해 제기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통신이 가져다 주는 속도, 전세계적 접근, 기능의 자

동화, 그리고 그것이 제공하는 (mobility)이 사업수행 방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 -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자지불시스템은 통제 및 감독, 감시기술,

통계자료 수집 방법, 관할권, 거래 입증 방법 및 인가체제 등에 있어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많이 남겨 놓고 있다.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하여 규제 위주보다는 민간 주

도형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이 분야의 국제회의를 주도하는 미

국의 주장인 반면,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를 이용하게 되려면 결제시

스템의 신뢰성 구축이 핵심적인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규제와 감독은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의 60)

와 관련되는 새로운 지급결제방법은 61)과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62). 전자현금(electronic cash)은 다시 IC카드형63)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눌

60) 서희열 외(1998), 박명섭(1998), 김병연 함유근(1998) 등을 참조함.
61) 이하에서는 전자지급시스템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쓰이는 electronic money는 전자화

폐로, 협의의 의미로 쓰이는 electronic cash는 전자현금으로 부르기로 함. 한국은행(1996)

에서는 electronic money를 전자통화, electronic cash를 전자화폐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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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전자결제시스템은 수표방식, 신용카드방식, 인터넷 이체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2> ). 이러한 분류는 BIS, EMI, OECD 등 기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 - 1> 시스템의

현행지불체제 전자 지불체제

고도의 중앙은행 통제 통제에 관하여 국가마다 다양한 견해

존재

고도로 조직화된 감독/규제 고도로 기술적, 그러나 아직 체제 미비

방대한 법적 정책적 문헌 존재 현재로서는 문헌 희소

검사기관 및 통관체제 구축 감시기술 미비

가치전달의 물리적 수단 존재-수표, 통화 무형적 전자 아날로그

전세계적으로 방대한 하부구조 확립 소규모, 컴퓨터에 기초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

고가의 하부구조-벽돌과 몰타르 저가의 분산된 시설

은행지배적 유선 이체 개인 컴퓨터 이체

청산체제 필요 청산 필요성 감소

교통-쿠리어, 육상, 해상, 항공 전송

미국통화의 전세계적 사용 손쉬운 통화교환/하나의 통화

일련번호 및 은행 기록 암호화된 메시지

유의미한 통계자료 수집 통계자료 수집방법 결여

경제적인 국경 존재 사실상 국경 부존재

정의된 관할권 중복적, 미지의 관할권

일반적으로 거부불가능한 표준적 인증

방법 존재

거래입증 방법 개발중

진실을 입증하는 확립된 인가체제 인가체제 미확립, 특정체제는 제3자를

개입시킬 수도 있음

: OECD, "E lectronic Com m erce:T he Challenges to T ax A uthorities and
T axpayers," 1997.

62) 전통적 의미에서 이미 실용화된 전자거래라고 할 수 있는 은행간의 거액결제 시스템,

GIRO,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직불 시스템(direct debit system), 신용카드, 홈뱅

킹(home banking system), 단일 목적의 선불카드(자기띠를 이용하는 전화카드, 버스카드

등) 등은 이러한 분류에서 제외함.
63) 카드형은 다시 발행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폐쇄형(예: 버스카드, 전화카드 등)과 다수의 발

행자와 다수의 수취인이 있는 개방형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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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형은 외형이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에 판독만 가능한 마그네틱 테이프를

부착하였지만, IC카드는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를 사용하여 자체에

와 를 내장하였다. 따라서 기억용량이 크고 정보기록이 가능하여 개인의 신

상, 금융거래, 신용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수록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IC카드형 로서 영국의 몬덱스(Mondex)를 들 수 있다. 몬덱스는 소액결제의

전자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은행구좌에

서 IC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소매점이나 식당에서의 지불은 IC카드에서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점의 단말기에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 2> 시스템의

예

전자

현금

IC카드형

Mondex(영국), Proton(벨기에), Danmont(덴마크), Visa

Cashcard(미국), Mastercard Cash(미국), Mep(포르투갈)

Geldkarte(독일), CAF E(네덜란드), Banksys(덴마크),

Magis(프랑스), Avant(핀란드)

netw ork형 eCash(DigiCash ),

신용카드 방식 Firs t Virtual, CyberCash

전자수표 방식
FST C의 Electronic Check, USC의 NetCheque/NetCash,

Carnegie- Mellon의 NetBill

인터넷 자금이체 SFNB(Security Firs t Netw ork Bank)

네트워크형은 PC를 이용한 으로 네덜란드의 DigiCash 가 미국의

Mark T w ain 은행과 제휴하여 개발한 eCash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시스템하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eCash 계좌에서 전자동전을 인출하

여 자신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여 둔다. 를 통하여 상품/서비스를 구입하

고 판매자에게 전자동전을 지불하면 는 발행은행에 eCash를 제시하여 유효여

부를 확인하고, 구매품목을 고객에게 전달한다64). 전자동전을 수령한 판매자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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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디스크에 저장하거나 eCash 계좌에 입금할 수도 있다. 현재는 IC를 이용한 스마

트 카드 방식의 전자현금기술이 네트워크형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카드 방식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직접 신용카드번

호 등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암호화하여 다른 전용선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예: Firs t Virtual), 소비자 및 판매자가 각각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

장하여 놓고, 은행간의 상호연결 및 결제처리기능을 수행하는 관문(gatew ay)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예: CyberCash)이다. 전자수표 방식은 기존의 수표와 같은 정보를

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SFNB는 최초의 인터넷상 가상은행으로 고객과 암호화된 정보교환을 통하여 기존

의 을 발전시킨 것이다. SFNB를 통하여 잔고 및 거래명세 조회업무, 대

금예약결제, 자금이체, 예금, 대출, 외환거래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고 주식, 보험 및

저축에 관한 투자자문 및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SFNB는 10여개의 은행에

SF NB의 인터넷 프로그램을 허가(licence)해주고 있는데, SFNB의 등장 이후, 미국에

서는 인터넷 뱅킹이 크게 확산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의 발달은 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전성과 편리성의 추구에 있다. 기존의 전통적 의미에서의 라고 할 수 있는

은행간의 거액결제 시스템, GIRO,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직불 시스템

(direct debit system), 신용카드, 홈뱅킹(home banking system), 단일 목적의 선불카

드 등에 있어서는 보다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표 - 2>에서 보는 새로운

방식의 수단들은 에 걸맞는 편리한 을 개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65).

다. 에서의 시스템

64) 상품을 암호화하여 미리 전달하고, 확인 과정이 끝난 후 개인 키(private key)를 전달하여

암호를 풀 수 있게 하는 방식도 확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임.
65) 전자지불에 따르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프로토콜 개발의 예로서 1994년 Steve

Glassman이 발표한 Millicent Payment Protocol(1센트 이하의 지불거래비용이 듬)과 W3C

와 CommerceNet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개발한 MicroPayment Protocol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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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밖에도 몇가지 다른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를 은행에 국한시킬 것이냐, 이나 에까지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통화당국은 대체로 효율적 통화관리 및 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이유

로 전자화폐의 발행을 예금은행에만 허용할 것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가치저장이 제

3자의 장부에 기록되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지닌 저장장치에 기록되는지의 여부에 따

라 (notational) 전자화폐와 토큰형(token) 전자화폐로 나뉘어 진다. 장부형 방

식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장부상으로 계정간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토큰형 방식

은 카드나 하드 디스크에 가치가 저장되어 있어 지급자와 수취자간에 직접 교환이 가

능하다.

에서 중요한 분류 기준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의 취득 및 검사(audit)가

가능한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전자지급시스템을 시스템

(accounted system)과 시스템(unaccounted system)으로 나눌 수 있다. 기록

시스템은 거래 내역이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발행자나 제3자에 의하여 기록

됨으로써 과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무기록 시스템은 현금과

같이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의 3 및 4 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2. 와

가. 66)

1)

은 인터넷을 통한 의 무제한적인 를 선호한다. 초기단계에

있는 인터넷용 전자화폐의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엄격한 규제나 규

칙의 적용을 배제하나, 장기적으로는 안전성과 소비자 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

66) 김병연 함유근(1998) pp.190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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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는 민간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자지불시스템과 관련

된 정책개발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신규시장의 등장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성에

유연히 대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스템의 국제적인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연구지원을 하는 G- 10 실무 작

업반의 대표를 현재 미국 이 맡고 있는데 이 작업반은 G- 10 국가들의 공통된

정책 목표를 규명하고 각국이 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취한 접근방식을 분석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중이다.

2)

은 현재 전자지불시스템의 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8년 1월1일부

터 신용거래법개정에 따라 ‘선불카드’ 및 정보통신망 지불화폐형태의 전자지불시스템

은 연방신용거래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전자화폐의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며( 의 경우는 선불카드업법에 따라 전자화폐를 규율), 범국가적

지불체계에 관한 EU지침을 준수한다.

3) 유럽

미국이 유럽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입장에

따라 유럽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럽통화기관(EMI) 등에서

는 기본적으로 카드형 전자화폐의 발행을 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유럽연합은 사용이 용이한 서비스의 를 위해 대금지불방법 등에

관하여 유럽공동의 연구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성 있는 국제적인 전자지급결제를 위해 국제적인 산업 및 기술 협력체제 구축

이 필요하고 암호화 방법에 기반을 둔 안전성 있는 의 개발을 지원

하는 •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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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7)

1)

국내에서도 를 위한 다양한 지불수단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들은 아직

까지 대부분 신용카드나 은행의 계좌이체와 같은 기존 지급결제 체제를 이용하는 시

스템들이며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시스템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데이콤

의 매직링크는 고객의 신용카드 또는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의한 지불을 위해 데이콤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지불을 위해서는 고객이 이체 가능한 은행의

PC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객은 상품 구입시 데이콤의 S/W를 통해

주문 및 지불을 한다. 주문 및 지불 정보는 암호화되어 전달, 처리되며 이 때 데이콤

은 상품구매와 대금 지불에 대한 의 및 역할을 한다.

현재 을 중심으로 은행공동으로 “금융 IC카드 공동이용시스템” 개발이 진

행중이며 올해 시범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러한 는 인터넷상의

를 위해 사용되는데 까지는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다. IC카드 형태의

전자지갑 시스템은 개인간의 이체는 금지되는 형태이며, 에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향후 도입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자화폐의 발행

은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규율되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도 행해진다. 은행간의

입장 및 전산시스템 차이에 따라 표준화 작업이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1998년중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은행공동의 전자화폐와 별도로 개별 은행들이 지불기능을 포함한 다목적 전자카드

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과 이 각각 IC카드형 전자화폐를 개발하

여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동남은행은 부산지역에서 하나로 전자지갑 과 하나

로 교통카드 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이들 은행이 개발한 전자화폐는 개별은행

67) 김병연 함유근(1998) pp.193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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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스템에 맞게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용자와 가맹점의 확대가 어렵고 특정 지역에

서만 사용할 수 있어 발급과 이용실적이 하다.

앞으로 은행과 기업 또는 행정기관간의 제휴에 의해 개발된 IC카드형태의 전자화폐

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은행공동의 전자화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개별은행 카드

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상의 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행공동으로 개발중인 카드가 VISA나 MAST ER 카드의

체계를 수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시스템이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용될 가능성이 있다.

시스템은 의 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보다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전자지불산업은 궁극적으

로 소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지배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적인 협조 없이 한 나라가 단

독으로 전자지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서비스 공급자는 규제가 상대적으

로 느슨한 나라로 이전할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인

인 지급결제에 관한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대책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전자자금이체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부처간의 의견차이로 아직

입법화되고 있지 않다68).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문제는 현재 은행들의 약관 및

규약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이에 관한 공동약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에서 고객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OECD에서의 및 에 관한 69)

68) 1998년 8월 산업자원부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법률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 법안의 전

자거래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에 전자지급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어 있음.
69) DAFFE/ CFA/ ACT (98)17과 DAFFE/ CFA/CT (98)13/ ANNG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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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는 에 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w orking party)

등을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부각되는

과세 문제에 대하여 현행의 과세체제는 가상공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적절한

대응이 없이는 , 의 , 왜곡된 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고 있

다. 그러나 동시에 에 대한 과세 입법이 이러한 거래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국제적인 협조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

고 있다.

에 적절한 를 모색하는 것은 기술적인 환경과 납세자의 신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을 줄

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 해결책은 사업자들(business community)과의 의

사 교환이 필수적이며, (electronic w ithholding)와 (prepayment

systems)를 통하여 을 높이고 효율적인 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가. 에 관한

에 관한 과세문제에 있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분야는 이다. 새로

운 형태의 거래인 에는 를 부과하지 않고 전통적인 상거래에만

를 부과한다면, 이는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에서 생기는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 방안은 인 성

격을 띄어야 하고, 인터넷의 국제적인 성격에 걸맞는 국제적 합의점에 근거하여야 한

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하의 OECD에서의 논의는 가 에서 징세된다는 가정과 인터넷이외

의 다른 환경을 대안으로 찾는 것은 배제하고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을 위

협하는 제안들 예를 들면 웹사이트의 방문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브라우저

에 포함시키는 문제 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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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대한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직접 통제를 통하는 방법

이 논의되고 있으나, 인터넷의 (architecture) 시장 참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

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에 중점을 두는 경우

의 경우는 이 불가능하다. 를 징수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reverse charge sys tem)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세당국이 실제로 거래

가 일어났고,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상인(traders)에게 중점을 두는 경우

인터넷 접속을 위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다.

사업자 서버(merchant server)를 통제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이 서버가 (tax

haven)에 설치되는 경우 불가능하며, 대다수의 서버들이 소비지국에서 과세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서비스 공급자(providers)에게 중점을 두는 경우

고객과 상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하다.

그것은 상인의 웹사이트가 쉽게 복사되어 다른 공급자의 서버에서 공급될 수 있기 때

문이고, 거래에 대한 정보가 숨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가 그 많

은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다. 이것은 위의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기는 하나, 및 의 문제를 안고

있다.

2) 시스템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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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지불 시스템은 시스템과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기록 시스템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가 지불과정의 중간에 개입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매번 지불이 일어날 때마다, 가

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의 개입은 탈세, 조작 등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무기록 시스템은 실제 화폐와 같이 중간에 제3의 기관 개입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

나. 시스템의

의 대표적인 전자지불시스템의 모형(accounted sys tem)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

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형식 또는 스마트카드(smart card)형식

모두에게 적용된다.

고객의 지갑(client ' s w allet)

고객의 컴퓨터에 장치되어 있는 전자지갑 소프트웨어를 개인암호(PIN)에 의하여 불

러내면, 지갑은 화면상에서 몇 가지 (동전, 직불, ec카드/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한다.

상인의 현금 출납기(trader' s cash- regis ter)

상인의 웹사이트에 설치되어, 고객의 지갑 및 지불 관문(gatew ay)과 연결되어 있다.

이 현금 출납기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자료교환의 을 수정하며, 거래를 승인

한다. 또한 거래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인의 를 만들기도 한

다.

은행의 지불 관문(payment gatew ay)

이것은 거래자들과 및 신용카드회사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그

기능은 신용 보장의 역할, 인터넷 프로토콜과 SET 표준간의 정보 해석, 상인 및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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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밀번호(PIN) 유지 및 승인이다. 서로 다른 지불시스템 하에서 어떤 기관

(agency)에 지불관문에 설치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다.

지불 관문은 인터넷과 은행 네트워크간의 (interface)이다. 이곳에서 가상현금

(cybercash)이 진짜 현금(real cash)으로 바뀐다. 따라서 이곳에서 를 계산하고,

세무당국에 납부하며, (deduction)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여의 조건

이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를 제출하고, 를 받아야 한다. 만일 현금

카드(cash card)가 사용된다면 고객은 카드를 사거나 충전할 때, 그의 거주지를 밝혀

야 한다.

지불과정

)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탈형식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찾는다.

) 상인의 웹사이트에서 사고자 하는 물건의 지불버튼(pay- button)을 누른다.

) 그 물건이 구매자의 PC에 암호화된 형태로 전송된다. 암호를 풀기 위한 열쇠는

지불이 끝나야 전달된다.

) 전자지갑을 통하여 PC상에서 지불한다.

) 고객으로부터 상인에게 보내진 자료는 암호화되어 상인은 읽을 수 없다. 상인의

소프트웨어가 요청금액과 같은 추가 정보를 부가하여 역시 암호화하여 상인의 개

인열쇠(private key)와 함께 지불관문(gatew ay)으로 보낸다.

) 지불관문에서는 이를 해독하여 고객과 상인의 정보를 비교한다. 만일 요청금액 등

에 차이가 있으면 "error" 메시지가 나가게 되고 거래는 취소된다. 두 정보가 일

치하면 고객의 계정에서 상인의 계정으로 지불이 이루어진다.

) 상인은 지불이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받고, 고객에게 이를 알리며 동시에 암호해독

키를 보낸다.

) 거래가 완료되고 지갑에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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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오프라인 거래 상품

어떤 지불시스템의 경우에는 거래 기록에 온라인 거래상품과 오프라인 거래 상품70)

을 구별하는 good keys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의 완전한 을 보

장하고 계정 독립적인 시스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다. 시스템

위와 같은 지불시스템에 의거하여 OECD에서는 71)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상인의 거주지나 납세등록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불서버

(gatew ay)에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를 계산하고, 관련 거래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로 소비지국의 과세당국으로

납세를 한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은행거래비밀은 유지되며 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는 정치적인 결정이지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다.

1) 시스템의

의

지불서비스 공급자는 고객의 을 법률문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일단 이러한

정보가 거주지국의 과 함께 소프트웨어에 기록되면, 지불서비스 공급자가

자동으로 를 징수하여 거주지국(즉, 소비지국) 세무당국으로 보내게 된다. 동전

사용(token- based) 시스템에서는 소비지국이 사용 동전에 의해서 판명될 수도 있다.

상인

지불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이는

에서 사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이 단계를 통하여

70)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오프라인으로 우송되는 상품.
71) 이를 “transaction- related, payment- provider- run withholding sys tem”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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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

부가세 세율

각국은 지불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나라마다 을 단

일 세율로 유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오프라인거래

온라인/오프라인 거래의 구별은 지불시스템상에서는 곤란하다. 오프라인 거래에 대

하여 와 수입 의 를 막기 위하여 “ ”라고 표시하여 우송하

고 세관에서 임의적으로(randomly) 검사할 필요가 있다.

세관의 업무부담을 크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불서버의 프로그램이 세금을 공제하

였다는 정보를 관세청의 중앙 데이타베이스에 보낸다. 동시에 오프라인물품을 보낼

때, 물품에 이를 표시하면, 에서는 중앙 데이타베이스의 정보와 대조하여 수입

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지 않은 지불의 확인

신용카드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가 추가로 되지 않도록 확인되어져

야 한다.

면세

소액지불에 대한 면세는 정당화될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 필요하지도 않다. 오히려

면세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게 된다.

웹페이지상의 가격표시와

웹페이지상에서는 각국의 서로 다른 세율의 를 포함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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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의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인 : 상인의 과 세무등록에 관계없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의 : 고객과 상인의 을 유지하여 인터넷의 속성을 그대로 보존

할 수 있다.

를 위한 인 : 거래자의 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를 위한 안전하고 자동적인 지불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한편,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 지불서비스 공급자가 경과세국의 거주자이거나 다른 나라와 국제표준

에 의한 정보교환을 거부하는 나라의 경우, 제대로 징세가 이루어질 수 없다.

신용카드의 습득 :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가진 나라의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

용 받을 수 있다72). 현재는 VISA/ Mastecard에 의하여 이러한 발급은 어렵게 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지를 검토해야 한다.

: 현금카드의 경우 낮은 세율 국가에서 구입하여, 세율이 높은 국

가에서 팔 수 있다. 유러(euro)화의 도입은 특히 이러한 위험을 크게 한다. 구입자

의 구입이 합법적인가를 점검하는 조항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금카드의 사용이 이고 인 점에 비추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문

제일 수도 있다.

의 : 컴퓨터를 통한 징수에 드는 비용은 추산이 가능할

뿐이지만, 이를 과세당국과 전부 혹은 일부를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72) 예를 들어, 독일의 소비자가 미국 사업자의 w ebs ite에서 software를 dow nload 받았다고 하

자. 만일 독일의 소비자가 우리 나라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지불서버

의 프로그램은 독일보다 낮은 우리 나라의 율을 적용하여 징세한 후, 우리 나라 국

세청으로 보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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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는 직접세에서도 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

득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여

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접세가 이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원천징수는 총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목적의 기록을 으로 완성시

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고안해 내는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거래 자료의 수집,

과세당국의 그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 메커니즘(t ime stamp, check- sum

procedures)에 의한 거래자료의 확인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마. 기타 (compliance) 들

그 밖에 에 의한 지불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

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w eb- shop의 등록의무 부과

도메인명(domain name) 속성에 대한 규제

전자 청구서의 기준 설정

과세당국에 의한 암호화된 정보에의 접근

세무감사에 의해 지불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한 지침

다른 국가와의 정보교환의 확대

지불시스템이 상인들의 회계와 밀접히 연관되도록 만들면 모든 온라인 거래가 상인

들의 에 나타나게 되고, 지불서비스 공급자가 상인에게 요구하는 수수료 청

구에 의하여 이러한 자료가 완전한 지를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팀을 만들어 의심스러운 웹사이트를 점검하는

가상공간 순찰대(cyber control)의 도입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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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에 의한 시스템

시스템과 함께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모형이 공

급자에 의한 시스템이다. 앞으로 가상 공간을 통한 전자주문, 배달,

지불을 지지하는 OT P(open trading protocol)과 같은 국제적 프로토콜의 등장을 기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프로토콜은 최소기준으로 소비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것을 공급자에게 알려야 공급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대납할 수 있

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자의 은행이 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prepayment) 시스템이다.

4. 을 통한

가. 를 통한 를 위한

을 통하여 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거래파악이나 세수확보가 용이하고 징수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만이 변수가 아니라 이로 인한 개인의 나 은행 등의 지

급결제기관과 납세자 및 과세당국에 미치는 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이

다.

시스템의 발전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안전성과 익명성에 있어서 보다 뛰어

난 기능을 가진 매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 10에서도 전자화폐의 발달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일반적 를 제시

하고 있다73).

첫째, 의 등장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이나 지불시스템에 대한 신

73) G- 1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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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위협받지 않도록 체계적 위험을 제한하는 것. 둘째, 소비자로 하여금 사기나 불

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받게 하고, 사생활보호를 불필요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셋째, 소비자와 사업자들에게 효과적이고, , 의 편리한 지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 넷째, 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말

것, 다섯째, 법 집행당국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을 막고 찾아내는데 있어

방해가 되지 말 것 등이다.

그러나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조세 행정상에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

제는 의 이다. 를 이용한 상거래에 있어서 누가 어떤 상품/서비스를

얼마나 구매하였는가, 판매자는 그로 인하여 얼마의 과세 대상 소득을 올렸는가를 파

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

근서비스 공급자(acces s provider)나 의 매개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

금 기술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수집

및 저장에 따르는 비용과 사용 가능한 정보의 질,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의 합법적인

정보 이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의 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향후 의 을 민간주도로 최소한의 규제로 이루어 가자는 것이

에 대한 국제회의를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이다. 이러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과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차원과의 조화 속에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정보획득을 위

한 틀(scheme)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라고 하겠다.

나. 의 74)

1)

의 경우 현금과 같은 을 가지고 현금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쉽

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은행이나 금융기

관으로 불법적인 지하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이상으로

74)이하의 논의는 OECD(DAFFE/ CFA/CT (98)17,1998), AT O(1997), U.S. Deaprtment of

T reasury(1996) 등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세행정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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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vas ion)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에 적용되

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들이 전자화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특별히 의 발행자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 경제와 전자경제 사이의 매개(interface) 역할을 하기 때문이

며 일반적으로 전자화폐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그것이 일반적인 은행 채널 이외에 얼

마나 광범위한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 ) 현재의 기술이 를 이용한 의 를

위하여 어느 정도 응용될 수 있느냐 ( ) 새로운 (audit) 기술이 필요하고 ( )

의 의무가 전자화폐의 발행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또 부과되어야 하느냐 하

는 문제이다75). 시스템(accounted system)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그 흐름

에 대한 기록을 으로 유지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록이 과세당국의 시스템

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이러한 기록이 과세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unaccounted system)에서는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판매실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 (identity verification)

인터넷을 통하여 지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인증(digital certificate)", "디지털

ID"를 필요로 한다. 디지털 인증은 제3자가 중간에서 신원파악과 적절한 조사를 통하

여 신분(장소, 신원, 이름, 주소 등)을 파악하고 디지털 ID를 발행한다. 인증서는 공개

열쇠 암호화 방식(public key encryption)을 사용하여 발행됨으로써 독립적으로 받는

사람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고, 위조하기 어렵다.

디지털 ID가 원래 의도대로 개발된다면 과세행정에 있어 당사자들의 신

75)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및 수익 공개의 법칙과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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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거

래 상대방의 디지털 ID를 반드시 기록하여 (audit)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디지털 ID 발행자들이 디지털 ID를 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신원

조사를 하지 않고 발행할 경우가 있다. IP 번호의 등록이 (update)되지 않는 문

제점과 해외에서도 IP 번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법률적 지배를 벗어나

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과세당국은 발행자에 대한 인증 기준을 통하여 발행자에게 먼저 과세당국의 디지털

ID를 발급하고 이 ID를 받은 발행자만 디지털 ID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

각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IP 번호의 발행, 이전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

는 등록부를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업적 웹사이트에 대하여 허가제

(license)를 채택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 밖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디지털 ID가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

(전자적으로 보내는 문서에서 서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포함), 의무화시켜야

하는 범위, 과세당국이 디지털 ID 발행자를 인증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 등이다.

3) (transaction verification)을 위한 및

를 위해서는 또 으로 되고 수취되는 문서의 (authenticity)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송인, 발송시간, 발송 도중에 변조되지 않았는가의 여부

등을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디지털 공증(notarization)

이 필요하다76).

전자서명은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문서의 와 을 부과하는 수단이 된

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암호화 방법(encryption scheme)이 개발되어 왔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 T P:T rusted T hird Party)의 개념도 도입되었다.

76) 수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문서가 포함한 문자의 배열 및 그림 요소 등의 특징에 의

해 문서마다 거의 독자적인 “hash value"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그 결과

로 나오는 hash value에 기초하여 거꾸로 문서를 재편집하여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이 hash value가 local s erver에 보내져 digital t ime stamp가 찍히고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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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전자결제의 안전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서는 및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 인증(authentication)이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신원파악이 항시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제3자의 신원이 확실해야 한다77).

)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해야 하며,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4) (dis intermediation)와

나 에서는 흔히 중간매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제적인 거래가

당사자간에 직접 일어남으로써 와 를 대행할 기관이 사라진다78). 개

인들이 이 경우에 정보보고와 원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익숙지 않기 때문에

에 따른 현상과 정보보고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일차적인 과세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나, 상세한 정보

는 거래자들로부터 얻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79). 그러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

(IAP)를 통하여 상거래의 상세한 정보(packet level data)를 얻고자 한다면 굉장히 많

은 이 들 것이며, 얻어지는 정보의 많은 양은 그다지 소용이 되지 않는 정보일

것이다. 또한 많은 거래가 다른 장소에서의 (mirroring transaction)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의 기록을 흔적 없이 고치는 것이 서류상의 기록을 조작하는 것보다 쉽

77) 사용자들은 과세 당국의 관할권하에 있지 않은 제3자를 선호함.
78)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taxing points"를 찾아내는 것임.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중간매개기관을 거치지 않은 거래라는 의

장점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79) 납세자들이 매출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식당의 위치, 크기,

식탁의 수, 손님의 수, 메뉴, 종업원 수 등의 다른 자료를 참고로 하여 매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나, 웹사이트를 통한 의 경우, 이러한 다른 자료를 얻기 힘들다는 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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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자료 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

다80). 따라서 기록보관의 의무, 당국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정보의 제공의무

등 기존의 거래에 부과되는 의무를 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상의 거래에 있어서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신뢰를 위하여 제3자가 개입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제3자를 과세를 위한 편의점(leverage point)으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제3자의 유형과 수행가능 기능은 다음

의 < - 3>과 같다.

< - 3> 제3자의 과

기 관 신원파악 정보획득 징세대행

통신서비스 공급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인터넷 사업자

소프트웨어 제조업자

웹사이트 디자이너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

인터넷 및 협회

: Australian T axation Office(1997), p. 71.

예를 들면, 인터넷 사업자나 소프트웨어 제조업자81), 금융기관 등은 제3자로서 거래

단계에 개입하여 상거래 당사자들의 , 그들에 대한 및 이

가능한 기관들이다.

80) message digest를 통하여 각 문서마다 독특한 hash value를 생산하여 내는 것이 한 방법

임. 전자문서가 고쳐지면 hash value가 달라짐.
81) Netscape나 Microsoft와 같은 브라우저 개발자, 또는 UNIX server software 개발자 등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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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를 수정하는 법률이나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관련

과세제도는 으로 국제규범화 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므

로 각국의 정부는 OECD와 같은 인 를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 및 전자상거래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각기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

으로 국제규범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에 대하여 기

존의 과세제도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음으로 국제적인 의 등에 비추어 전자상거래관련 과세

제도 분야의 국제규범이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며 국제사회에서 우

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군이 어디인가를 파악한 다음, 이들 국가들과 연대하여

국제규범의 정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서 정립된 규범을 국내제도에 수용하되 수용과정에서 우리의 에 부합되는

를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로는 첫째,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

둘째, , 셋째, 국제조세분야에서 과세원칙의 의 , 그리고 마지막으

로 의 등의 네 가지 분야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1. 의

OECD의 재정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에 대한 과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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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스템의 공평성 : 동일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세 부과

(ii) 시스템의 간편성 : 가능한한 세무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iii) 시스템의 확실성 : 납세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납세책임을 사전에 인지

(iv) 시스템의 효과성 : 및 의 로 적정 세수의 적시 확

보

(v) 경제적 의사결정 왜곡의 방지

(vi) 발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동태적인 시스템

(vii) 국가간 인터넷 과세베이스의 공정한 배분

(viii) 새로운 조세의 도입 검토보다는 기존 조세의 조정에 우선적인 중점

이러한 기준은 에 대한 에만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세

제도에 대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

세의 도입보다 기존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은 다소 상호 모순적일 수 있다. 간편한 시스템은 불공평 할 수가 있으

며 나아가 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세수

기반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견해들은 가치판단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최종

적인 결정은 인 에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개별국가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위의 정책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

다.

2.

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당분간은 재화와 용역, 특히 용역과 관련하여

의 입장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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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의 철저한 을, 그리고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에 대하여는 의 입장에 서는 것이 세수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은 국제간의 무역에서 경쟁

의 왜곡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규범에 이미 수용되어 있으나 다만 국제간

의 용역거래에 있어서 이 규범의 수용의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가간에 동 규범의

수용에 있어서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전자상거래부터의 소득

에 대한 은 국제규범으로서 거주지국과세원칙보다 의

에서 다소 열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82).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제도가 을 이미 하며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그리고 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전체

적으로는 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

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수입품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

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서비스는 대체

로 공급과 동시에 에서 소비되는, 해외거래가 불가능한 재화였으나 전자상거

래의 출현으로 서비스의 국제간거래가 빈번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 그 외에 공급장소의 개념 정리, 서비스와 재화 구분, 서비스유형간 구분

및 공급장소의 구별 등과 관련하여도 의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의 확립과 관련하여 EU와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EU에서의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제도에 수

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EU와 같은 입장에서 와 관련하여 소비지

국과세원칙의 철저한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에서 의

82) 김유찬,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편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19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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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의 개념과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U의 부가가치세 지침(Directive) 제6호의 서비스와 관련한 공급장소 규정에서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은 공급자의 사업장이 있거나 고정사업

장이 있는 국가가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몇 가지 는 토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토지가 있는 국가가, 운수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가 수행되는 국가가, 문

화 예술과 같은 서비스는 공연이 행해지는 국가가 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

다. 판권, 면허, 전문적 자문서비스 등과 같은 무형 또는 지적 서비스의 경우는 소비

자의 혹은 서비스를 받는 이 있는 국가가 을 가진다83).

< - 1> EU의 서비스의

원칙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예외

토지관련 서비스 토지소재지 과세

운송서비스 운송발생지 과세

문화•연예•예술 서비스 공연지 과세

무형•지적 서비스 (저작권•특허•광

고•전문적 및 자문용역, 금융거래)

소비자가 소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

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과세

: 이종화 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 정책연구 97- 06,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1997.

문제는 서비스에 대한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현재 많은 서비스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 고정사업장의 설치 없이 외국 공급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이다84). 이에 따라 기존의 EU의 공급장소의 규정으로는 이들 서비스의 국내공급에

대하여 전혀 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85).

83) EU는 동 EU 6 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1회 과세함으로써

경제적 왜곡을 막고 EU회원국들간 과세의 일관성 유지를 기하는 것임. 동 지침 제6호는

현재 소비세분야의 국제간 세제조화와 관련하여 일종의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음.
84)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서비스 공급자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직원, 건물 나아가 장비

를 설치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장거리통신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해외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한 부가가치세의 회피로 인한 세수 손실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손실도 초래되고 있음.

- 73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먼저 공급장소의 개념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고

정사업장의 개념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하여

서버, 웹사이트, 케이블, 스위치 등과 같은 시설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자는 것인데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이 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뿐

이며 과세의 을 하는 방안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으로는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유지하면서 공급장소의 개념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다. 1997년 7월 1일에 원칙적으로 EU는 정보통신 서비스에 적용하는

공급장소의 개념을 수정하였다. 공급장소를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가 위치하는 곳으로 보는 개념의 수정이며 이는 서비스의 소비가 공급자의 사

업장이 아니라 의 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이 경우 소

비자의 거주지에서의 서비스의 과세를 위하여 수요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

는 (reverse charge / self- supply)의 과세 메카니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공급될 경우

해외의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소비지국에 부가가치세 목적의 등록이 되었다86).

우리나라는 를 이미 도입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를 하여

납부토록 되어있고 또 납세관리인제도가 있어 사업자가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을 두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는 엄밀한 의미에서 EU가 전자상거래에 대비하여

85) 미국의 통신서비스회사가 “call- back"서비스를 유럽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할 경우 유

럽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인터넷전화의 활성

화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유실을 초래할 것임. 인터넷 사용 비용은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되

지 않고 일정기간/일정금액(flat- rate)에 의해 부과되고 있음.
86) 전화콜백(call- back) 통신서비스의 경우 종전에는 서비스의 ‘ ’는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따라서 콜백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통신사업자의 고정사업장이 EU내에 없

는 한 EU국가에서는 과세할 수 없었음. 그러나 콜백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체계상의 공

급장소규정을 의 또는 의 로 변경하고, (과

세 면세 겸영사업자 포함)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인 부가가치세 과세사

업자(과세 면세 겸영사업자 포함)가 스스로 하도록 하였고, 면세사업자나 비사업

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에 등록하

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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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리납부제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

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를 대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를 통하여

수입되는 서비스가 위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므

로 대리납부제도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동 제도는 면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게

만 적용되어 개인이나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히 전

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소비자의 주문이 향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문제는 심

각하다. 게다가 이 는 용역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면

세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외국으로부터 변호사나 회계사의 용

역을 수입하는 경우 여기에 적용시킬 수 없다.

대리납부제도를 이나 에게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납세비

용차원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

니므로 대리납부의무를 지울 수 없고 과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액수에 대한 징수와

환급이 한 납세자에게 있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에 대하여 과세사업자에게 대리납

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용역을 공급하

고 수익을 얻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대한 에 필요한 정보확보의 차원

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 12조를 개정하여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를 로 함으로서 수입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가 되도

록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조처로 보인다.

개인에 대하여 공급되는 외국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제도가 아니라

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이 납세관리인제도를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의무화할 필

요가 있다. EU의 역내무역에서도 국경에 상품이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상품을 다른나라의 이나 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정규

모 이하이면 공급지에서 과세하나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소비지국에 사업자로서 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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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문제점으로는 외국의 서비스공급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강

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

는 결국 개별국가의 과세당국의 국제간의 협조가 얼마나 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와 , 그리고 소비지국에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

과 협조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하여 국제간에 합의를 이루고 필요시 이를 상호 제공함으로서 자국내에 부

재하면서 사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자를 파악하는데 서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88). OECD 모델조세조약은 지금까지 직접세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간 조정의

기능을 하였으나 향후 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한 국제간의 상호

협조를 위하여도 필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U가 도입한 에 대한 공급장소개념에 대한 변경이 기타 국경

을 넘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가장 문제로 드러난 것이 원거리통신분야이므로 이를

먼저 해결하고 향후 이와 유사하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야가 생기는 경우 추가적으

로 이에 대하여도 를 소비자의 거주지국으로 옮겨서 89)와 국내

하는 국외사업자의 국내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대안

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급장소

가 소비자의 거주지국임을 규정하고 있는 과세는 향후의 의 노력(국내

적인 노력과 국제간의 협조)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90).

의 개념이나 공급장소관련 규정의 보완과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수단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에 과세당국이 개입하는 방법이

87) 과세사업자에 대한 상품의 공급은 물론 수입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88) 용역의 공급자의 거주지국의 과세당국도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서 동 공급자가 어

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국제간의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 또한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89) 현재 국내세법상 대리납부제도는 면세사업에 제공되는 용역에만 적용됨.
90) 현실적으로는 원거리통신분야는 서비스공급업체의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이에 대하여 대리

납부제도나 소비지국에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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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행등의 지급결제기관에게 외국으로 이전되는 소득의 내용별로 를

부과하는 방안인 바 이에 대하여는 세무행정분야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EU국가들에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문제는 서비스가 EU

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우리나라는 전화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원거리통신사업자에 대한 나 , 그리고 부재 사업자의 사

업자등록제도 등을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원거리통신

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과세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사한 제도를 전화세법에 도입하던지, 전화세를 폐지하고 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 와 서비스의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의 본질이 아닌 상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되지 않아야 하는 것

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 활성화추세는 전통적인 방식의 특정 거래들에 대

한 구분방식을 어렵게 하여 이에 대한 가 요구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에 대

한 없는 구분은 기업으로 하여금 재화를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반대로 서비스

를 재화로 판매하게 하여 그들이 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허

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OECD에서는 과세당국이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서비스나 (CD,

비디오, S /W등)을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서비스의 공급으로 보아야한다

는 결론을 확고히 하고 있다91).

그러나 이는 이들 재화가 서비스의 공급으로 보아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과

세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있

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이 납세자에게

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있는 과세가 이루어 진다면 인

91) OECD, “Electronic Commerce : Development of a T axation Framework, a T echnical

Is sue Paper by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DAFFE/CFA(98)4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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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무체재산을 서비스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

라. 서비스의 및 이에 따른

현재 EU의 공급장소 원칙 하에서는 공급된 서비스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1> 참조). 및 서비

스는 가 거주하는 곳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을 가지고, 컨설팅 및

기술서비스와 데이터 프로세싱 및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되

고 있으며, 연예서비스는 공연이 되는 국가에서 과세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매우 복합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복합된 서비스를 무슨 유형의 서비스로 취급할 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하고

어렵다. 더욱이 이러한 은 더 이상 소비지국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서비

스의 제공자 혹은 소비자가 위치하는 국가와 반드시 관련지울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과세될 수 없는 에 대한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급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

세가 이루어지나 특정종류의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사업자

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위의 예에서

와 같이 서비스나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 사

업장이 아닌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서비스에 대한 라는 을 함으

로써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충실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제도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

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함으로서 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되도록 하는

의 을 하게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서

비스의 종류별로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근접한 된 공급장소의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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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

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의 가 생기며, 두

번째의 문제는 우편주문이나 전화주문의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한 이 하

므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문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를 통한 거래를 전자

상거래가 급속히 대체하게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에 따라 ( ) 은 급

속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

라에 수입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가 실제로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

격에 당해 물품에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

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가 또는 으로 지급하는 금액

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세법 시행령 제3조 3의 에서는 관세

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와 법

적 권리에는 속하지 않지만 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

밀로 유지된 생산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을 말한다고 하여 저작권뿐만 아니라 노하우도 포함시켰다. 관세법 제3조의 수입물품

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지

급되는 사용료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즉 통관절

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이나 노하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세부과대상

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상품별로 구분해보면 소프트웨어와 전자책의 경우 매체

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비디오, 영화필름 등에 대하여는 매체뿐만 아니라 수입

품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기존 상거래 방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경우

와 이들 재화가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관세부과에 있어서 으로 대우받게

되므로 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 2차 WT O각료회의(1998. 5. 18- 20)에서 에 대한

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동 무관세선언이 현재상황의 단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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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ands till)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도 제3차 각료회의까지로 시한을 설정하고 동 제3

차 각료회의에서 s tandstill 유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 3차 회의에서

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관련 이슈(관세부과문제 포함) 검토를 위한 작업프

로그램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다.

향후 WT O와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추이 및 과세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관

세부과 가능성여부를 심각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과

은 대립되는 두 가지 과세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간의 소득에 대하여 가능한 한 을 수용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일정한도까지의 제1

차 과세권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득의 종류별로 다른 일정율의 원천징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자 배당 사용

료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은 25%의 세율로, 인적용역소득은 20%의 세율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2%, 그리고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5%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고

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 완납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이로서 과세의무는 되며

을 가지는 경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된다.

가. 의 과

한 기업이 특정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과 관

계없이 이 설치된 국가가 해당 기업이윤에 대해서 를 할 수 있는

것이 의 이다. 이러한 고정사업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경우에도 어려움과 이 있었으나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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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 새롭고 추가적인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를 통하여 국내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함으로서 소득을 얻는 국외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과세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바 그 대안으로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하여 대응하는 방안과 과의 관련여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원천과세가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대응하는 방안, 그리고 극단적으로 매출액으로 구

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서버, 웹사이트 등을 으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는 것이 이다92). 우선 이들이 사업의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사업장으로 규정하더라도 워낙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의 실효성 확보가 어

렵다.

다음으로 원천과세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

리나라의 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없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와 을

하고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 세무당국입장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를 사업소득

으로 보고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에 2%를 과세하는 것은 이 아닌 총지급액에 대한 세율이므로 기업의 매출액대

비 영업이익율과 법인세율을 감안하면 낮은 세율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주요 자본교류 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현재 사

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을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를 위하여는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을 전면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

득등에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따르고 있어서 이 규정은 움직일 수 없는 국제규범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과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OECD의 보고서에서

도 원천징수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권고하였으나 이는 물

92) OECD,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For T ax Policy and

Administration,” DAFFE/ CFA(96)4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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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을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최근 Richard

Doernberg 교수가 Ottaw a 각료회의에서 동시에 London에서 열린 국제재정협회(IFA)

총회와의 화상회의(Video Conference)에서 원천지국에 대하여 고정사업장 존부와는

관계없이 저율(2 3%)의 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하였는 바, 향후

OECD 논의에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주장(대안모색)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서 의 존부에 상관없이 원천과세

하는 방안의 효율성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이나 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제도와 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

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일정규모이상의 매출규

모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두

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업자가 국내에 가진 접속점(서버나 웹사이트 등)을 기능별

로 파악하여 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위의 어느 경우에도 소득의 발생여부의 파악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부가

가치세의 성공적인 징수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나. 디지털화된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과 은 사용료소

득에 비하여 유리하게 된다. 즉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은 고정사업장이나 고정

시설이 없으면 의 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의 형식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한다. 따라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인적용역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간편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과세방안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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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과제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서적, 음악, 영상 등과 같이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매매가

가능해진 재화는 기존의 조세제도상의 개념에 따라 소득의 특성을 구분하는 데에 상

당한 쟁점을 야기한다93). 디지털화된 정보의 재생산 및 유포가 기술적으로 매우 용이

해짐에 따라 현재의 소득구분원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OECD의 재정위원회는 최근 들어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에 규정되어 있는 “로

얄티(royalty) 의 개념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화된 정보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디스켓이나 CD- ROM 같은

물리적 매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

는 것이며, 또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완전한 재생산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다.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불(payments )이 영업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로얄티가

되는지의 여부는 피이전인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본질과 한도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이며, 이전된 권리의 한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저작권법의 원칙이 적용되어질 수 있

을 것이다94). 에 따른 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은 로얄티로서 과세되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복사행위의 권리에 따른 지불은

(bus iness profit)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재정위원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원칙들이 모든 다른

형태의 디지털화 가능 정보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디지털화 가능 정보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컴퓨터소프트웨

어 관련 거래와 디지털화된 서적, 이미지, 음악, 동화상 등의 거래는 뚜렷한 차이점은

없을 것이다.

93)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사진의 구매자는 사진 한 장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도 있으며 회사보고용으로 열장의 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고 나아가 잡

지에 실어서 대량 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음. 이러한 거래의 일부는 한 장

의 유형의 사진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기업의 이윤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거

주지국이 해당 이윤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일부는 로얄티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논쟁이 있을 수 있음.
94)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사에 대하여 그 복사가 물리적 개체로 형성된

것인지 또는 전자형태로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의 권리와 복사의 권리를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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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 사용료소득의 개념은 상당히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는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거래를 원칙적으로 포괄하

고 있다. 다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의 를 통하여 수입되는 자

산이나 정보 등의 대가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지, 음악, 동화상등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로 수입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사용료소득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 및 을 구분하는 문제인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OECD에

서의 논의와 선진국들의 경험을 수용하면서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과 된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의 정보공유시스템과 공동업무시스템을 통해 다국적기업 그룹

내에 있는 많은 개별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에서 과나 부서와 같이 활동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95).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다국적기업은 그 이전보다 인 에서 더

욱 통합되며, 관련기업들간 공동프로젝트 형태의 업무공유방법은 각 기업의 전체 프

로젝트에 대한 공헌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시너지

이익(synerg is tic benefit)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유발하게 된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국적기업은 과거에는 재화의 소재와 사용자간의 거리감

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되었던 (생산기술,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등)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96). 따라서 미래에는 세무당국이 무형재를 평가해야만 하

는 경우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무형재가 가지는 효과, 특히 다수의 무형재를 포함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수량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95) 개별통신시스템이 각각의 기업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자

체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기타 기능을 배제하고 각자의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임.
96) 인터넷 시장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무형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무형재의 거래와 유형재 및

서비스의 거래의 구별이 더욱 모호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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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에서 이전가격문제, 특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와 관련한 이전

가격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전자상거래 발전의 초기단계

인 현 시점에서 상세한 검토를 행하는 것 역시 어렵다. 현재로서는 OECD와 선진국들

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상

거래 시대의 도래로 인한 이전가격과세의 인 어려움(비교가능거래 확보의 어려

움등)때문에 전통적인 의 입장이 약해지고 이익분할법의 입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라. 등과

이제 많은 국가에서의 원격회의 관련 회사법규정의 와 원격영상회의 시설의 발

달에 따라 2개국 이상의 가 많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인터넷은 이제 머

지않아 수많은 사용자들간에 온라인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저

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장소를 복수로 존재시키거나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과세당국은 자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법률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과 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역외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국내에서 과세당국의 개

입을 배제한 상태로 관리되어 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거주자가 역외에 비거주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자상거래의

높은 유동성과 결합되어 인터넷상으로의 조세회피성 사업이전과 인터넷 비즈니스 (웹

사이트와 개인제공서비스)의 저과세지역으로의 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measures )의 역할과 인터넷

운용에 대한 주소부여에 관한 문제에 더욱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피지배

외국법인 관련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전제조건으로서 역외지역에서 활동하는 피지

배외국법인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활동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바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루는 전자상거래 관련 의 문제가 해결되면 따라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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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5. 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와 국제조세상의 제도가 잘 정리가 되어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발생하였는지를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도

보완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고정사업장 개념재정립 등 전자상거래 관련하여

논의되는 조세제도 및 과세원칙도 기본적으로 즉 효과적인 을 전제

로 검토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

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이

의 , 및 등을 위한 과세자료의 적기 효과

적인 확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97).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확인하는 방안으로는 과세당국이 인터넷에서 거래성립자체를

확인하는 방법과 거래당사자가 거래의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때에 은행이나 결제회사

를 통하여 개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는 전자상거래의 속성상 인

이 없이 불가능 할 것이고 는 은행 등과 과세당국의 긴밀한 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은행 등이 지불대금의 성격(재화공급에 대한 대가, 로얄티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 시스템의 운용이 과세당국이나 납세자, 결제단계에 있는 금융기관 등에게 큰 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방법이외에 국제간의 과세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하

여 과세하는 방안과 호주의 국세청이 제안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97) 효과적인 과세자료 확보방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ot tawa의 OECD 각료회의의 tax round

table conference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각료회의에 제출될 공동발표분(Joint

Declaration)에서도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과세자료확보방안

은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에서 적정기법의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과세당국에 대한 협조체제

를 유지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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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도 각각 혹은 위의 방안들과 연계속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

로 부가가치세의 국제간 징수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아니라 으로

전환하여 시행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가. 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연결됨으로 인하여 과세를 위

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 (tax ing points)의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실질

적인 것의 하나가 지불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불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부가세 원천징수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이는 결제서버에 미리 소비자의 국적, 각국별 부가세율 등의 정보를 저장하여

놓았다가 거래별로 를 징수하여 해당 소비지국의 과세당국으로 보내주는 시스

템이다. 지급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는 개개인의 신분은 을 유지한 채로, 국적만을 밝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T O(1997)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에서 과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제3자의

개입은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인터넷 접속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 통

신 서비스 공급자, 소프트 웨어 제조업자 등 몇몇 단계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필수

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를 축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불결제의 최종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종합

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지불결제 시스템 상에서 서로 모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과 을 위해서도 거래 단계에 있어 금융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의 과 의 역할을 맡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정

보 수집에 있어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점

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이라는 장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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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 있어서는 결제대금이 서비스의 대가인지 상품의 대가인지, 혹은 사용료

소득이 함께 송금되는 경우나 과세회피목적으로 다른 명분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

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럴 경우 거기

에 수반되는 엄청난 비용이 실현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지불시스템을 통한 과세에 있어서의 방향은 이러한 인 문제점과 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하겠다.

나. 의 의 를 통한

사업자의 거주지국은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

가 으로 보유가능하므로 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의 과세당국은 자국내에서 동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가 소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소비

자의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은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당사자의 확인이 불

가능 할 경우, 상대국의 정부부처에 신분증명기관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하여

특정 거래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간의 과세당국간의 협조는 로 인한 재화의 이동이 한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 재화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의 비협조로 인하

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상

당히 이다.

결국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를 위하여는 개별국가의 노

력보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의 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

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통하여 거래내용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국제조세(소득세)분야의 과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OECD의 입장은 이를 위하여 OECD모델조약에 이와 관련된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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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도록 노력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간의 세무행정상의 협조는 납세의무자의 이 확

정되었으나 국외거주로 인하여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가 있는 특

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불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광

범위한 정보제공은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므로 국제간의 협조를 통한 전자상거래 사업

자에 대한 사업내용의 파악은 아직 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다. 인터넷 사이트에 를 부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호주 국세청(AT O)이 제안한 방법으로서 법인의 이름이나 사업명, 호

주기업고유번호(ACN: Aus tralian Company Number)등의 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식별기(s ite identifier)를 상업적인 웹사이트가 필수적으로 가지도록 해

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98). 이

는 전통적인 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과 같이 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의무규정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종사하는 사

업자는 호주기업고유번호(ACN)를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과세당국이

법인들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방안은 와 형법의 영역내에서도 적

용될 수 있는 낮은 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의 시행에 있어서 국제

간의 공조가 강력한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국내사업이 off- shore 서버로부

터 쉽게 운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의무규정을 쉽게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국제

간의 협조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호주의 국세청은 w ebshop은 허가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98) Australian T axation Office, T ax and the Internet: Discus sion Report of the Australian

T axation Office Electronic Commerce Project(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Augus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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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bshop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표하여 운영하는 허가받은 조직은 AT O, 또는

해당정부관청에 w ebshop에 관한 세부사항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모든 상거래에 적용되는 사업등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일치한다. 이 경우

w ebshop은 IP번호와 포트(ports), URL(Uniform Resource Locator), ACN과 기타

public identifier, e- mail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호주내에 w ebshop을 가지고 있

는 컴퓨터나 소유자가 국내 거주인인 w ebshop에 공히 적용된다.

민간부문에서는 과세당국의 이러한 등록의무의 부여를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분야의 창의적인 에 제동을 거는 행위로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우려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거래와의 이라는 기본원칙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행위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등록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부가

웹사이트에 자리를 제공하는 system controller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다.

허가받지 않은 웹사이트가 단기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대처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상

거래 행위자 중에서도 를 거치지 않고 단기간 혹은 소규모의 사업활동을 수

행하는 예는 허다하다.

라. 의 으로의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과세를 세계적으로 되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해

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공급국가에서 소비국에 관계없이 인

로 과세하고 연말에 국가들 사이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서 EU에서는 이미 EU통합단

계에서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의가 이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이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므로 따라서 이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 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러

한 방안의 한가지 문제점은 이 체제하에서는 상품의 공급지국가가 수출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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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를 징수하여 소비지국으로 세액을 이전시켜주는 것이므로 생산지국 즉 징세하

는 나라의 과세당국의 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 기타 의

1) 에 대한

OECD에서는 이 국제간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개인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은 개별국가별로 매우 작은 규모일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에 대

한 과세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납세비용이 매우 커서 납세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및

에 대한 OECD 권고의 배경에는 소규모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비가 행해지는 곳에서 과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납세비용이 실제 납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가 작아서 그로부터의 징수액이 징수비용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는 de minimus rule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제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하는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어려워지거나 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

2) 에 대한

최근의 OECD보고서99)에서는 기존방식의 상거래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납세

자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게 제공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촉구

하고 있다. 이러한 촉구의 의미를 사업자의 거주지국과 소비자의 거주지국의 과세당

99) OECD, “Electronic Commerce : Development of a T axation Framework, a T echnical

Issue Paper by the Committee on F iscal Affairs”, DAFFE/ CFA(98)4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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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사업자의 거주지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도 기

존 상거래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납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w ebsite나 w ebshop에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거주지국 입장에서는 과세를 위한 사업내용의 파악을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소비자의 거주지국의 입장은 다르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실제거래내용에 비하여 기존제도의 의 이나

등에 비추어는 기존방식의 상거래종사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소비지국에 낮

은 정도의 납세의무와 납세관련 정보제출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

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OECD에 이를 보완하여 소비지국에서

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할 필

요가 있다

6. 을 한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맞이하여 최신의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을 위한 방

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상호응답형전화시스템(interactive telephone system)을 이용

하여 납세자에게 자동화된 개별정보를 알려 주며, e- mail을 이용하여 의

에 응답하고, 각종 고지서 발송 및 신고접수에 활용하는 방안과 세금의 원천징수와

환급에 (direct depos it program)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 (electronic media)를 이용하여 세금신고 및 각종 양식을 접수하고,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도입하며 유동성

이 높은 납세자를 위한 단일의 e- mail 접근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와 정부간 연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를 과세당국이 갖출 것을 OECD는 회원국의 과세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100) 미국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

수준의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여 를 시행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2백

100) 오타와 회의에서 미국 IRS commiss ioner인 Rossotti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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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십만 명이 전자신고(e- mail, touch- tone 전화를 이용한 신고 등), 9백만 명이 전자이

체에 의한 환급을 받고 있으며, 2007년까지 80%의 인구가 전자매체에 의하여 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작정인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이용한

를 도입하고, 웹사이트(w ebsite)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여 납세

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5,000개의 각종서식 및 세법정보가 이용가

능하며,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이나 지역학교(community school)의 컴

퓨터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세당국이 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위에 열

거된 서비스들을 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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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및

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의 는 소비세분야, 관세분야,

소득세 및 국제조세분야 그리고 세무행정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소비세

분야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그것이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 제공되

는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 적용

되는 데 이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 한다. 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부가가치세 체제

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place of supply)개념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place of supply)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가 생기기 이전의 기존 상거래에서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의 공급장소(사업장)에서 과세하

여도 소비지국과세원칙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는 의 에 직원이나 사무실 등의 가시적인 을 설치하지 않

고도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VAT과세에 적용되는 기존

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의 개념은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있어 충분히 포괄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의 공급장소(place of supply) 및 사업장소(place of

establishment)의 개념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기

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거래수단별 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비디오, 전자책 등의 경우가 될 것이다. 두 번

째의 문제는 우편주문이나 전화주문의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한 이 하므

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문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기존 매체를 통한 거래를 전자상

거래가 급속히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수입

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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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를 살펴보면 국제조세의 기본적인 과세원칙들은 전자상거래

의 도래로 일대 인 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이들 국제적 과

세원칙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기

업들은 외국의 현지에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추지 않

고도 얼마든지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현지에 실재하는 것처럼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적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고정사업장 등이 존재하

지 않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회사를 설치한 다국적기업

의 경우에 인터넷 또는 다국적기업의 모든 개별회사를 연결하는 인트라넷 등을 구성

하여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에 노출되지 않는 많은 거래들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개별

국가들의 과 OECD가 제정한 (transfer pricing guideline,

1995)의 적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가 분야에 야기하는 는 납세자를 확인하고, 과세대상거래와

소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며, 당해 소득과 납세자 등 각종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의 효과적 과 이를 통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조세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는 첫째, 의 이 곤란하여 의 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의 , , 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해

질 수 있다. 셋째, 이 있는 의 이 할 수 있다. 넷째,

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tax ing points)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및 에 대한 접근의 용이화로 의 이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조세행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와서 의 를 가져

오지만,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든 이 의 에 기여할 수도 있

다. 우선 대표적으로 의 발달과 조세행정상의 활용이 그것이다. 전자지불

체제는 가치가 디지털형태로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창출할 잠재성을 보유하

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 에 대하여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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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의 큰 과제로 다가왔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의

과세제도를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의 및

을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정부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를 보면 을 이미 하고 있으

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수입품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

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고 의 출현으로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가 빈번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는 가 되도록 하되 개인

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대리납부의무를 지울 수 없고

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이 납세관리인제도를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문제점으로는 외국의 서비스공급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강

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개별국가

의 과세당국간 국제적 협조가 얼마나 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하여 국제간에

합의를 이루고 필요시 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자국내에 있지 않으면서 전자상거래

사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자를 파악하는데 서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OECD 모

델조세조약은 향후 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한 국제간의 상호협

조를 위하여도 필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가 EU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우리나라는 전화세 과세대상

으로 원거리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리납부제도나 납세관리인제도, 그리고 부재 사업자

의 사업자등록제도 등을 에서 도입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원거리

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과세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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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사한 제도를 전화세법에 도입하든지, 를 하고 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함으로써 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되도록

하는 의 을 하게 하고 있지 않아 토지관련 서비스나

운송서비스 등 특정종류의 서비스의 경우는 소비가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곳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나라도 향후 서비스의 종류별로 실제

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근접한 세분된 의 이 필요하다.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는 주문되고 인터넷

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의 문제와 전자상거래의 증

가로 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소프트웨어와 전자책

의 경우를 보면 매체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비디오, 영화필름 등에 대하여는

매체뿐만 아니라 수입품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기존 상거래 방식으로 통관절차

를 거쳐 수입되는 경우와 이들 재화가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관세부과에 있어

서 으로 대우받게 되므로 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

해 WT O 각료회의에서 에 대한 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

후 WT O와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추이 및 과세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관세부

과 가능성 여부를 심각히 검토하여야 한다.

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고

정사업장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원천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대부분

의 주요 자본교류 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현재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을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를 위하여는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을 전면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

고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과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며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OECD 논의에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

대주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서

의 에 상관없이 원천과세 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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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으로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

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업

자가 국내에 가진 접속점(서버나 웹사이트 등)을 기능별로 파악하여 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소득의 발생여부의 파악이 가

장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성공적인 징수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의 사용료소득의 개념은 상당히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는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거래를 원칙적으로 포괄하

고 있다. 다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의 를 통하여 수입되는 자

산이나 정보 등의 대가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지, 음악, 동화상 등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로 수입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사용료소득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 및

을 구분하는 문제인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OECD에서의 논의와 선진국들의 경험을 수용하면서 향후 개선해 나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에 대한 대책을 세

우기는 매우 어렵고 전자상거래 발전의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상세한 검토를 행하

는 것 역시 어렵다. 현재로서는 OECD와 선진국들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나

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로 인한 이전가격

과세의 인 어려움때문에 전통적인 적용의 입장이 약해지고 이

익분할법의 입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발생하였는지를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

도보완도 소용이 없는 일이므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

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

세당국이 의 , 및 등을 위한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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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효과적인 적기 확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확인하는 방안 중 거래당사자가 거래의 대가로 대금을 지불

할 때에 은행이나 결제회사를 통하는 경우, 지불결제의 최종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금융기관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러나 정보 수집에 있어 이것이 라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문제시 될 수 있

다는 점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이라는 장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는 결제대금이 서비스의 대가인지 상품의 대가인지, 혹은

사용료 소득이 함께 송금되는 경우나 으로 다른 명분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보다 많은 양의 정보

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거기에 수

반되는 엄청난 비용이 실현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지불시스템을 통한 과세방향

은 이러한 인 과 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

고 하겠다.

그리고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

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별국가의 노력보다는 와 를 통하여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간의 세무행정상의 협조는 납세의무자의 납세부담이 확정

되었으나 로 인하여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가 있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교환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불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광범위

한 정보제공은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므로 국제간의 협조를 통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업내용의 파악은 아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호주 국세청은 인터넷 사이트에 를 부여함으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인의 이름이

나 사업명, 호주기업고유번호 등의 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 식별기

(s ite identifier)를 상업적인 웹사이트가 필수적으로 가지도록 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 99 -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요구

수준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OECD에 이를 보완하여 소비지국에서

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

장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환경을 맞이하여 최신의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을 위해 상

호응답형전화시스템, e- mail 및 를 이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한 여러

종류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과세당국이 갖출 것을 OECD는 회원국의 과세당국에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도 납세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

에 위에 열거된 서비스들을 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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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된 OECD의

틀101)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1. OECD 가입국 정부(이하 정부)는 납세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갖게 되는 의문사항

에 대한 자동전화응답시스템(interactive telephone answ ering system)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E- Mail 고객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3. 정부는 세금 납부 및 환급이 납세자의 계좌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제

도(direct deposit programs)를 해야 한다.

4. 정부는 매우 이동성이 강한 납세자들이 정부와 항상 접속이 가능하도록 E- Mail

주소를 할당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납세순응비용의 최소화와 관련한 과세체계 개발

5. 정부는 전자미디어를 활용하여 세금신고서 및 기타 양식을 접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정부는 임금세(social and other payroll taxes)등의 으로 지급되는 납세액에 대

하여는 자동공제(automated deductions)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7. 정부는 단순화된 통관절차(customs process) 및 수입/수출 정보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 정부는 고객들이 공통된 등록사항(common registration information)을 적절한 정

부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단일화된 홈페이지를 마련해야 한다.

9. OECD 가입국 과세당국(이하 과세당국)은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순응비용의

101) OECD, “Electronic Commerce : Development of a T axation Framework, a T echnical

Issue Paper by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DAFFE/ CFA(98)4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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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를 위해 과세시스템을 단순화하려는 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확산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자발적인 납세순응도 강화

10. 정부는 과세당국의 웹사이트에 최신정보 및 납세자 지침서(taxpayer guidance)를 제

공해야 한다.

조세행정 , 납세자 신분확인 및 정보의 문제

<납세자 신분확인>

11. 과세당국은 특정국가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있는 사업자들은 그 해당국가에서 전

통적인 거래방식에 의존하는 사업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전자상거래업자들이 등록하는데 동의하였다.

12.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업당사자들의 신분확인(identifications)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정부의 다른 관련기관과 공유하며 이들과 해 작업하기로 합의

하였다.

13.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업자들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의 을 하기

로 합의하였고, 아울러 이에 도움이 되는 시행기준(code of conduct) 및 기타 제도

적 장치들을 촉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4.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 사업당사자들의 신분(identity)확인에 관한 문제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게 과세당국 견해를 제공할 것에 합의하였다.

15.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 대해 전통적인 신분확인 원칙(conventional

identification practices)을 적용하도록 요청한다.

16. 과세당국은 과세에 있어서 디지털 서명을 신분(identity) 증거로 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신분확인(identification) 수준에 대해 으로 만족스러운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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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조세 정보>

17. 과세당국은 ‘전자서류(electronic records)의 통합을 보증하는 메시지 해석(message

diges ts ) 및 디지털 (dig ital notarisation)’과 같은 의 폭넓은 을 장려

하는 시행규범 및 기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18.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는 해당기관에게 정보의 필요정도

(information requirements)에 대한 과세당국의 견해를 피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19. 과세당국은 부주의로 암호해독 key를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

자 또는 기타 협정에 의해 암호해독 key의 복구가 가능한 암호화방법 또는 기타 보

안기술을 납세자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20. 과세당국은 현금결제경제(cash economy)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전자지불시스템이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해당기관에 확신시

키기 위하여 견해를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21. 과세당국은 필요한 경우 징수 및 적절한 과세정보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22.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 등록표준(identification standards) 등의 개발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3. 과세당국은 보다 전통적인 형태로 수록된 정보와 비교해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정

보의 획득에 그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규를 검토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금 징수 및 통제

24. 과세당국은 한 국가의 세금징수에 다른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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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모델 조세협약(OECD Model T ax Convention)에 포함시키도록 OECD를

통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5. 과세당국은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원천과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 를 위한 가능성 있는 방법은 원천과세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원천과세가 사업자들에 의해 환영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원

천과세가 왜곡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unaccounted

payment system)가 보편화된 경우라면 원천과세가 소용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잠식문제를 안고있는 과세당국은 원천과세의 잠재

적 이익이 원천과세 시스템의 형성 및 유지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

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세문제

< 에서의 >

26. 과세당국은 가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27. 과세당국은 소비과세 목적상 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재화나 용역을 재화의 공급으

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세 징수>

28. 과세당국은 그들의 세입기반(revenue base) 및 국내공급업자들의 경쟁력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납부제도(reverse charge) 및 자진신고납세 또는 이와 유사한

메카니즘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29. 과세당국은 세계관세기구(WCO)와의 협력 및 수입품 운송업자와 징수와 관계된 기관

과의 합의를 거쳐 수입에 대한 과세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개발방안을 마련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부당하게 소비자로의 효율적인 제품인도 및 징세를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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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향후 작업>

30. 과세당국은 과세장소에 대한 원칙(place of taxation rules)에 대한 그리고 용역과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합의

를 이끌어내기 위해 OECD를 통한 협력을 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31. 과세당국은 국제적으로 있는 과세장소에 대한 원칙을 결정짓기 위해 OECD를 통

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32. 과세당국은 용역 및 에 대한 통용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을 검토

하기로 합의하였다.

33. 과세당국은 지속적인 효율성있는 행정 및 소비세 를 하기 위한 옵션 개발이 요

청되고 있다.

34. 과세당국은 사업상의 장부의 형태(form of busines s records)에 관한 행정 요건,

연결허용요건(acces s requirements ), 감사장소 및 사업장부 보유기간을 검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35 과세당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 보호 및 의 (integrity of tax

system)을 유지하기 위한 납세순응에 관한 방안(compliance options )들을 검토하

도록 요청되고 있다.

국제조세협약 및 협력

<조세조약문제>

36.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가 어떤 한 국가에 소재한 서버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정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와 관련해, OECD모델 조세협약에 대한 주석서(Commentary on the Model T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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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에서 명확히 설명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37. 과세당국은 사업소득에 대한 기존 과세규범의 적용을 면밀히 감독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38.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환경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39.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가의 지불유형의 특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전가격문제>

40.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추가적 지침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

해 과세당국이 전자상거래 발전추이를 주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제협력>

41. 과세당국은 ‘ 을 위한 OECD 표준 마그네틱 서식(OECD standard magnetic

format)의 활용’ 및 ‘전자상거래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42. 조세행정문제에서 상호지원에 대한 유럽다자간협정/ OECD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

은 국가의 과세당국은 동 협정결정안을 검토하도록 요청된다.

43.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환경에 대해 남용적 (abusive tax behavior) 및 해

로운 (harmful tax competition)에 대처하고자 마련된 기존 방법들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전자상거래에 대해 최근 승인된 OECD 보고서인

Harmful T ax Competiton 에 포함된 권고사항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동의하

였다. 또한 필요하다면 ‘낮은 과세 관할지역으로의 보다 용이한 접근과 관련한 납

세자행위, 피지배외국법인세제의 정합성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납세자행위를

막고자 고안된 방안들에 대해 감독(monitoring)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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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관련 및 풀이

CA (Certifying Authorities)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있어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3의 기관

CA FE (Conditional Access F or Europe)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개발한 전자화폐

CA LS (Commerce At Light Speed)

: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에서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 공유, 교환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

DES (Data Encryption Standard)

IBM에서 개발하여 1977년 미국 정부에 의해 공식 인정된 비밀키 방식의 암호화

표준 알고리즘

EBC (Electronic Bus iness Cooperative)

카드 신용조회 회사인 CheckFree사와 컴퓨터회사 그리고 Spyglass사 등의 연합

체로서 EBC Wallet을 개발함.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국제간 또는 국내 기업간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거

래문서를 전자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과거부터 인터넷과는 무관하게 추

진되어 온 기업간 상거래 활동

EFT (Electronic Fund T rans fer)

전자자금이체

EMV (Europay, Master and Visa)

신용카드를 IC카드화 하기 위한 통일 사양

FS T C (F inancial Services T echnology Consortium)

금융거래에 있어 종이의 사용을 줄이고 전자화를 위하여 구성된 consortium으로

전자수표를 개발함.

GII (Global Information Infras tructure)

이전에는 분리되었던 통신과 컴퓨팅 시스템을 결합한 하나의 전세계적 netw ork

GIS (Global Information Society)

GII와 유사한 개념

IA P (Internet Acces s Provider)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 공급자

IET F (Internet Engineering T ask Force)

인터넷 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IP (Information Provider or Information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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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 서비스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로서 IP system은

시스템 서비스회사와 정보 제공자로 구성됨.

IS 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 ork)

다양한 종류의 음성, data, image의 디지털 전송을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교환

netw ork

IS P (Internet Service Provider)

IAP와 같은 개념

MEP (Multibanco Electronic Purse)

포르투갈에서 개발한 스마트 카드형 전자화폐

OT P (Open T rading Protocol)

인터넷과 같이 공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

PGP (Pretty Good Privacy)

Public key/private key encryption scheme

POS (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

PROT OCOL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정보 교환을 관리하는 규약의 집합으로 상대방의 호출 및

답신, 통신의 연결 및 단절, 메시지의 블록화 형식, 오류발생시의 처리방법, 각종

코드 변화 등이 포함됨.

RS A (Rivest, Shamir, and Adleman)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알고리즘

S CJ (Smart Commerce Japan)

일본 통산성이 지원하는 1억불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서 Visa 구좌를 통한

전자상거래와 스마트 카드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S ET (Secure Electronic T ransaction)

국제적인 신용카드 회사들의 consortium에 의하여 개발된 신용카드에 대한 안전

장치(s ecurity protocol)로서 encryption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S FNB (Security Firs t Netw ork Bank)

인터넷에 개설된 최초의 가상은행

S MPS (Secure Merchant Payment System)

CyberCash에서 사용되는 판매자용 softw are

S S L (Secure Socket Layer)

신용카드 번호 남용을 막기 위한 encryption system

S T T (Secure T ransaction T echnology)

VISA와 MS가 제휴하여 만든 신용카드번호의 암호화를 위한 softw are의 표준

규격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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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VC (Stored Value Cards )

IC회로를 부착한 전자화폐를 지칭하는 용어

S WIFT (T he Society for W orldw ide Interbank F inancial T elecommunication)

1973년 5월 구미의 15개국 239은행이 참가하여 설립되었으며 1994년 5월 현재

105개국, 4천여개의 금융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간 결제시스템인데 결제데

이타의 교환은 이루어지나, 결제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T CP/ IP (T 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

인터넷상에서 전송되는 정보의 단위인 IP datagram을 정의하고, 무접속 패킷전

송 서비스(connectionless packet delivery service)의 기반을 제공함.

T T P (T rus ted T hird Party)

전자상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신원에 대한 보증을 서는 제3의 중간매

개기관

WS T (Wholesale Sales T ax)

도매 판매세

W3C (World W ide Web Consortium)

WWW를 만든 T im Berners Lee와 MIT가 주축이 되어 만든 WWW 기술개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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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상거래는 의 신원 확인의 어려움, 의 , ,

의 사용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의 과세제도의 기본원칙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의 조세제도 및 행정을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정부는 OECD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를 보면 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세법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는

가 되도록 하되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며 사업장이 없는 국

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 및 국제조세분야에서는 향후 OECD에서도 고정사업

장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원천과세를 하는 방안으로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주장이 보

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 방안이 우리나라의 과세권 확보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

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등을 위한 과세자료의 효과적인 적기 확보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

여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 115 -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방안은 그러나 징세과정에서는 결제대금이 서비스의

대가인지 상품의 대가인지, 혹은 사용료 소득이 함께 송금되는 경우나 과세회피목적

으로 다른 명분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수반되는 엄청난 행정비용이

실현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지불시스템을 통한 과세방향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

제점과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하겠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부가가

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이 개발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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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lectronic Commerce and T ax ation

Kim, Yuchan and Beomgyo Hong

Electronic Commerce creates serious problems for tax administration because of

difficulties associated w ith the identification of traders , coding of trade activities

and so on. T herefore, in order to success fully meet the challenge resulting from

the possible w ide spread use of Electronic Commerce, the government needs to

reform its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in such a w ay that the existing

basic principle of tax system can be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w ork har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rule in favor of our

economic interest,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debates such as those

in OECD.

Even though the current value added tax system is based on consumption place

principle, the government, among other things, needs to treat imported services as

taxable object. Also, it needs to apply the reverse charge system on taxable

entit ies w ho imports services through internet, w hile, in the case of indiv idual

consumer, it should utilize the sys tem of subrogating tax agent.

So far as income taxes and international taxes are concerned, the principle of

orig in based taxation irrespective of permanent es tablishments , i.e., w ithholding

taxes at the point of economic activities , is expected to gain more support in

OECD and, since the principle w ill help the government to secure taxable base,

w e need to actively support it.

T he core issue w ith respect to resolving tax- related problems in Electronic

Commerce is , firs t , the identification of indiv idual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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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contents as w ell as traders . Secondly, it is the ability of tax authorities to

secure effectively such data and information as identifying taxpayers , taxable

amount and tax shirking on time. T he tax authorities , w ith the help of payment

settlement institutions, is s tudying the w ay to resolve tax evasion as sociated w ith

Electronic Commerce, by w ithholding tax liabilit ies at the point of settling

accounts . How ever, under this method, it is difficult to dis tinguish betw een the

payment for providing goods/s ervices and the loyalties or betw een law ful trans fer

and disguised transfer for tax evasion. Furthermore, it w ill be hard to implement

the system due to the substantial adminis trative cost invloved in gathering greater

amount of data. T hus , in utilizing settlement system to tax electronic transactions,

the government mus t consider these technical problems and administrative cost to

develope an optimal method.

Above of all, it is mos t imperative to establish a sys tema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llecting value added taxes for the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 his is so becaus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ax

system, the tax authorities of different nations should make joint efforts to collect

taxes by exchanging such information as identification and regis tration of bus iness

as w ell as details of transactions among natio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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